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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차 개방

이고, 시장 친화  정책을 펴고 있음. 라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세한 수

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 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 황에 심이 필요함. 한 라오

스는 ‘07년 시와 루앙 라방주간의 우호 력 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

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두됨. 이러

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라오스 경제 황분석을 통해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음.

■ 이를 해 먼  제Ⅱ장에서는 시와 라오스의 교류 황을 살펴보았으

며, 제Ⅲ장에서는 시와 라오스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도출  

악하는 기 가 되는 라오스의 경제  산업구조를 분석하 음. 제Ⅳ장에

서는 제Ⅲ장의 내용에 기 하여 시와 라오스 간 과학기술분야 공 개

발 력을 한 방안과 략을 기술하 음.

■ 시와 라오스 간 교류는 2004년 4월 4일부터 10일 사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장 (H.E. Somsavat LENSAVAD)의 시 방문을 계기로 시작

되었음. 이후 라오스 교육부장 (H.E. Phimmasone LEUANGKHAMMA, 

2004. 6. 14 - 6. 16), 라오스 정부 계자 시 방문(2006. 10. 23), 라오스 

교육부 계자 시 방문(2006. 12. 7), 시 계자 루앙 라방주 방문

(2007. 2. 1 - 2. 3), 루앙 라방주 계자 시 방문(2008. 6. 10 - 6. 14)

을 통해 우리나라( 시)와 라오스 간 력을 한 트 십을 공고히 해 

왔음. 특히 우송 학교는 강원 학교, 주 학교, 한국폴리텍 학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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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로젝트(2005. 7 ~ 2007. 11(개교일: 2008년 2월 18일))를 수행하여 

라오스 루앙 라방 국립 학교(  수 노 학교, 라오스 루앙 라방 북

쪽  6Km지 에 치)를 설립하 으며, 로젝트 완공 후 재까지 라오스 

루앙 라방 국립 학교 설립 로젝트 후속 력지원 활동을 다각 으로 수

행해 오고 있음. 라오스 내 교수역량강화 차원의 우송 학교 내 교수연수

(석사)과정운 을 통한 학  취득  우수학생 장학  지원, 경 학 교수 

견지도 활동, 컴퓨터  도서 기증, 학교발 기  기부, KOICA, KADO 

등 국제 력 로그램 추진, 정부, 출연기 , 연구소, 학회 력지원은 표

인 사후 력지원활동임. 이외 배재 도 수 노 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우송 학교는 강원 학교와 력하여 GKS장학생

으로 온 수 노 학교 교수 상으로 농 체험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정신

을 수하는 활동도 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95년 10월 25일 외교 계 재 수교하 음. 우리나라

와 라오스는 1974년 6월 22일 외교 계를 맺었으나, 1975년 7월 25일 라오

스의 공산정권수립과 동시에 단교하 으나, 우리나라는 ASEAN과 경제

력강화를 해 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와 외교 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1996년 9월 라오스 주재 한국 사  개설  ’01년 1

월 주한 라오스 사  개설하 음. 양국은 외교 계 재수립 이후 경제과학

기술 력 정(1996), 투자보장 정(1996), 이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한 

정(’06) 등을 통해 경제 력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08년 10월 1일 라오

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정이 발효되었음.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의  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 되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역 규모는 ’10년 1억 3,200만 달러로 ’09년 비 74.8% 증가하 음. ‘10년 

 라오스의 총 외교역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 은 4.0%로 ’09년에 

비해 0.7% 증가하 음. 2001년-2009년 간  라오스  투자는 4억 4천 

5백만 달러, 로젝트 수는 총 142건 이었으며,  주요 투자부문은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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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매업, 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 업 순이었음. ‘10년 12월

말 재 산업별  투자액은 건설업 6,376만 달러(40%), 도매  소매업 

3,998만 달러(25.1%), 융  보험업 2,291만 달러(14.3%), 부동산업  임

업 1,070만 달러(6.7), 그리고 농업부문은 509만 달러(3.2%) 음. 우리나라

는 라오스의 경제  산업발 을 돕고 양국 간 경제 력을 도모하기 하

여 외경제 력기 (EDCF)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0년말 승인된 

계 기  총 8건, 1,622억 원(세계 12  EDCF 지원국가)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송 사업, 도로 개선사업, 교육  의료사업, 메콩강변 종합 리사

업 등임.

■ 연평균 7%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륙국가라는 입지  악조건과 인구 약 7백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력발 과 ·구리 등 물자원,  농업

생물다양성, 극 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고성장하고 있음.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 라 건

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재로서는 독자 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09년 2월 기존 경제사회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장기경제정책

인 ‘신경제제도’ 수립하여 ’20년까지 세계최빈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 하에 인 자본 육성, 농 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 농업 지, 

외경제 계 강화, 사회간 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 를 8  육

성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라오스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외 산업(소매업  업 제외), 특

히 제조업은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그 지만,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농업 심에서 2차/3차 산업으로의 구조변환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식품가공

업, 도·소매업 등을 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 이 지속 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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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산업구조가 차 다양해지고 있음. 그 지만, 농림수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라오스 면 의 1/2정도(약 250만 ha)가 경작이 가능하지만, 

경작률이 매우 낮으며(약 20% 정도로 추정됨), 경작지  약 80%에서 

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에서 사탕수수,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 감자, 

인애 , 담배, 땅콩, 면화, 커피, 두, 튜버(tubers, Starchy root crops), 

녹두 등의 순으로 경작. 인  국가인 국, 태국, 베트남의 수요증가로 인

해 라오스의 농산물 생산과 공 량은 지속  증가가능성이 매우 큼. 가축

은 물소, 돼지, 소, 염소 등이 주로 사육되고 있음. 부분의 농산물은 원료

형태로 수출되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사료와 축산에 필요한 보조품(비타민, 미네랄 등)도 량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물 펌 , 기타 계용 장비, 트랙터  경운기, 분쇄

기, 건조기, 포장기기 등과 같은 농자재(Agricultural production inputs), 

비료, 농약, 종자  기타 투입재에 한 수요가 매우 큼. 이러한 수요는 

딜러(dealers)에 의해 충족되고 있으며, 비료의 경우는 량을 태국과 베트

남에서 수입함. 그 지만, 임산물(원목, 합  등)은 라오스의 표산물이며, 

국가차원에서 조림을 장력하고 있어 조림사업에 많은 사업기회가 존재함.

■ 농업 이외 산업(소매업  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 으로 활성화되

어 있지 않음. 제조업은 GDP  2006년에 8.2%를 차지하 으며, 2007년

(8.4%), 2008년 (8.7%), 2009년(10.2)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되는 주요 상품

은 커피, 담배, 카사바가루, 소  등으로 가공정도가 낮은 제품으로 그 종

류가 매우 음.  특히,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food processing 

sector)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임. 일부 형 사업을 제외하고 농식품 가공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는 매우 미흡함. 농산물 부분이 원료 형태로 지

에서 소비되거나 국경을 넘어 국, 태국 는 베트남으로 수출됨. 농산

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로 거의 부분의 

소비재 심지어는 가공된 두, 다른 투입재 같은 간재를 수입·소비하는 

실정. 그나마 라오스 국내에서 가공되는 주요 제품은 가루, 훈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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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는 린 생선, 반가공 채소와 과일이며, 그것도 소규모 기업에서 가

공되며 부분의 제품은 지시장에서 매됨. 라오스 정부는 빈곤퇴치를 

한 산업구조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구의 비율을 낮추고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가공 산업의 육성에 을 두고 있음. 

이에는 농산업육성, 제품개발, 농업제품 가공 산업 개발  육성, 농업 잉

여인력을 축소하여 농업 가공 산업에 투여함으로서 산업  경제 발  도

모, 풍부한 농업생물다양성 활용과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물이 풍부한 라오스는 물자원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효율 인 

물자원 개발, 환경보호 그리고 가공산업의 기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화  화의 변화속에서 국민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2009년 「통합투자 진법 」을 제정하여 견실한 경제성장을 

한 외국인투자를 진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라오스 기획투자부의 단

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

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심 을 기울이고 있

음. 외국인 직 투자유치 황을 보면 력생산업과 업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이 비슷한 수 에서 

그 뒤를 잇고 있음. 2009-2010년 반기에는 기획투자부에 총 9억 2천 7백

만 달러에 달하는 104건의 외국인투자신청서가 수되었음. 라오스는 수력

발 을 한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강한 유인

을 제공하고 있음. 라오스의 풍부한 지하자원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의 

요한 요소임. 한 8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을 우선투자 산

업으로 선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09년 농업에 한 외국인 투자가 크

게 증가. 2000년 이후 국이 라오스 농업부문 최 투자국이며, 최근 들어 

한국의 투자도 증가 음. 게다가 라오스 정부의 건설투자 유치 략  목

표와 ADB 등에 의한 형개발 로젝트로 인해 건설부문의 투자 망도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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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 를 부여받기 해 극 노력하고 있는 라오스는 

수출의 약 70%,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

의 경제상황에 많은 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10년 라

오스의 총 무역규모는 33억 달러로 GDP의 약 51%, ASEAN 10국  최하

이며, 2000년 이후 무역수지는 부분 매년 자를 기록하 음. 주요 수

출품은 원유  물, 비철 속, 재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제품  

물, 기계류, 비철 속 등임.

■ 라오스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해 다양한 사회개발  산

업구조개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과학기

술 력이 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력을 

기반으로 한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즉, 시와 라오스 간 경제 력의 증진은 과학기술 력에 한 라오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시 를 창출할 수 있음. 따라서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해서는 라오스 정부가 을 두고 다양한 사회개

발  산업구조개  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 력 수요에 부응하기 한 기

본 인 략  력체제 의 구축이 필요함.

   ◦ 첫째, WTA를 활용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함. 시의 핵심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련 인 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략 으로 지원하여 시의  라오스 ODA 

력, 특히 과학기술 력지원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과 연구소

의 력지원과  라오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

는 시를 심으로  소재 학·연구소․기업( 소재 기업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 간 ·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을 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라오스 내 거 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시의 개도국에 한 과학기술 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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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소재 학  

정부산하 과학기술 련 연구소의 국제 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 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 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기존 트 십(우송 학교-수 노 학교)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 같음.

   ◦ 셋째,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함. 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련 인 자원개발(유

학생에 한 장학  지 ,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

출 국내기업   소재 학과 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  

력을 통해 략 으로 시 지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라오스의 사회개발과 

자원개발 정책에 편승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 개발

력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 같음. 이는 라오스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을 두는 과학기술 기반의 공 개발 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의 물고를 트는 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서

는 단계  근을 한 소규모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  연구 사업을 수

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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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2. 연구의 방법  내용

3. 연구결과의 활용  기 효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2009년 한국은 OECD 내 개발원조 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도국 

ODA 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시 입장에서는 최근 개도국 과학기술정책입안자들과 기업CEO들이 

덕연구개발특구 성장모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시는 의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가 상 으로 우 를 가진 분야를 심으로 개

도국 국제 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도시 상 제고  이미지 정립, 로

벌 네트워크의 구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려고 하는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차 개방 이고, 시장친화  정책을 펴고 있음. 라

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세한 수 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 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

황에 심이 필요함

- 한 라오스는 ‘07년 시와 루앙 라방주간의 우호 력 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두됨

-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의 산업  시장 환경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이 성공 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 략과 함께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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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내용

라오스 련 문헌  지 네트워크를 통해 라오스 산업  시장 황을 분석

- 한국의  라오스 공 개발원조(ODA) 로젝트의 황  주요 사업분야

에 한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이 참여가능한 주요 상 분야를 도출

-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시가 라오스를 상으로 호혜  경제교류

력 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이 라오스 진출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는 략  방안을 제시

- 본 과제의 성공  수행을 해 ‘05년 이래 루앙 랑방주의 수 노 학 

설립 련 공 개발원조 (ODA) 로젝트 수행과 지속 인 Advisory Committee 

활동을 통해 활발한 교류 력을 수행해 온 문가를 활용, 지식, 인  네

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함

3. 연구결과의 활용  기 효과

라오스 지의 산업  시장 황에 한 최신 분석자료 구축을 통한 향후 

라오스 진출 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물 사업화 련 지역 연구소  기

업들에게 사  이해자료 제공

- 지역 기업들이 라오스 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와 사업

진출 분야 선정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덕연구개발특구와 라오스간 실질 이고 상호발  차원의 기술사업화 

교류 력 추진모델의 정립과 도시간 유기 인 과학기술 교류 력 계 구축

- 향후 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의 개발도상국 확산을 한 롤 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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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전시와 라오스의 교류 현황

 1. 시-라오스 루앙 라방주 교류 내용

  2. 우송 학교-수 노 학교 교류 력





제 목 : 한·라오스 외교장  회담결과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은 [솜사왓 렝사왓]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장  (H.E. Mr. 

Somsavat Lengsava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과 4.9( ) 한·라오스 외교장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한·

아세안 계, 양국 경제통상분야 력 방안 등에 해 상호 의하 습니다.

2. 번 외교장 회담에서 반기문 장 은 북한 핵문제와 련된 한반도 정세, 제2차 

6자회담 결과와 북핵문제의 평화  해결을 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 습니

다. 이에 해 [솜사왓] 장 은 북핵문제가 화를 통해 평화 으로 해결되기를 

기 한다고 언 하 습니다.

3. 한 반 장 은 한·아세안 계의 지속 인 발 을 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극 인 역할을 요청하 습니다. 이에 해 [솜사왓] 외교장 은 

아세안과의 계강화를 한 우리정부의 극 인 의지를 평가하고 라오스 정

부로서도 한 아세안 계 강화를 해 극 노력하겠다고 하 습니다.

4. [솜사왓] 장 은 우리정부의 경제 력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직업훈련원 

건립 등 한국국제 력단(KOICA)을 통한 지원이 라오스의 인 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 습니다. 한 [솜사왓] 장 은 년부터 우리나라

가 개도국의 실질  소득 증 를 해 새로이 견하는 개발 력단에 해서도 

큰 심을 표명하 으며, 상호 보완 인 산업 구조를 지닌 양국간 경제 력

Ⅱ. 시와 라오스의 교류 황

1. 시-라오스 루앙 라방주 교류 내용

■ H.E. Somsavat LEN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장  시 방문 

(2004. 4. 10) - 련 자료(외교통상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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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보다 증진되기를 희망하 습니다.

5. 회담후 양국외교장 은 한·라오스 경제공동 원회 설립에 한 약정에 서명하

으며, [솜사왓] 장 은 번 경제공동  설립을 계기로 라오스내 한국기업 투

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 하 습니다.

6. [솜사왓] 라오스 외교장 은 4.9( )-12(월)간 공식 방한 이며 고속철 시승, 

덕과학연구단지 시찰, 인천자유무역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정입니다.

제목 : 한·라오스 경제공동 원회 설립 약정 서명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과 솜사왓 랭사와드 (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

리 겸 외무부장 은 2004년 4월 9일 요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외무장 회

담을 갖고, "한-라오스 경제공동 원회 설립에 한 약정"에 서명하 다.

-서명일시·장소: 2004.4.9.( ) 15:10-15:30, 외교통상부 18층 조약서명실

2. 이번에 체결된 "한·라오스 경제공동 원회 설립 약정"은 지난 1996년 서명, 발

효된 "한-라오스 경제, 과학  기술 력에 한 정" 제4조에 근거, 경제공동

를 설립하기 한 정부간 시행약정에 해당하며, 이로써 양국간 경제 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간 의기구를 설치하기 한 토 가 마련되었다. 

3. 양국은 경제공동 원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 력 증진  련문제를 해결하기 

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경제공동 원회는 "한-라오스 경제, 과학  

기술 력에 한 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양국간 경제 력증진을 해 필요한 

조치에 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공동 원회는 매

년 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 로 개최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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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Phimmasone LEUANGKHAMMA 라오스교육부장  방한

(2004. 6. 14 ~ 6. 16)

- 교육인 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우송학원 방문

■ 라오스 정부 계자 시 방문(2006. 10. 23)

- 방문자

Dr. Sayamang VONGSAK(Vice-President, Lao’s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Dr. Khamkhong MANIKHAM(Deputy 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Mr. Bounluan SINGNAKHONE

(Head Luangprabang Province’s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Mr. Khamchan   SENGCHANSOULIYA(Project Manger, MOE)

Mr. Khamsy MANOLOTH(Official of HTVED, MOE)

Mr. Sengkeo VONGSAKITH(Official of HTVED, MOE)

Dr. Khamphay SISAVANH(Rector, Souphanouvong University)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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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교육부 계자 시 방문(2006. 12. 7)

- 방문자

Dr. Somkoth MEGNOMEK(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Dr. Kongsy SENGMANY

(Director General,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Department)

Mr. Ouam SENGCHANDAVONG

(Director General,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 방문사진

■ 시 계자 루앙 라방주 방문(2007. 2. 1 ~ 2. 3)

- 방문자

박성효( 역시장), 최흥식(국제자문 사), 김창환(투자통상본부장), 정태희

(자매도시 원장)정 (생명공학연구원), 송입섭( 상공회의소회장), 심 종

( 상공회의소 비서실장), 최상권(  3,4공단 이사장), 정성욱(주택건설

회장), 최창우(한의사 회장), 조원권(우송 학교 부총장), 윤희일(경향신문), 

백운석( 도일보), 김길석, 조한식,이병연, 조병설 (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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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앙 라방주 MOU체결] [생명공학연구원-루앙 라방주 MOU체결]

- 교류내용

• 역시 : 루앙 라방주와의 우호 력도시 약

컴퓨터 기증

루앙 라방주 계자 방문시 지원

라오스학교 설립(미화5만달러)

• 생명공학연구원 : 생물자원확보 MOU 체결

■ 루앙 라방주 계자 시 방문(2008. 6. 10 ~ 6. 14)

- 방문자

Dr. Khampheng SAYSOMPHENG(Vice-Governor, LuangPrabang Province/ 

Chairman of Luang Prabang   Steering Committee of the Project)

Dr. Sayamang VONGSAK

(Vice-President, Lao’s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Chairman of Lao 

Experts Committee of the Project)

Dr. Khamphay SISAVANH(Rector, Souphanouvong University

Dr. Bouakhong NAMVONG(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Dr. Khamkhong MANIKHAM(Dep. 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Mr. Bounluan SINGNAKHONE(Head LuangPrabang Province’s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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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operation Department

Mr. KhamchanSENGCHANSOULIYA( Project Manger, MOE

Mr. Khamsy MANOLOTH(Official of HTVED, MOE

Mr. Sengkeo VONGSAKITH(Official of HTVED, MOE

2. 우송 학교 - 수 노 학교 교류 력

  라오스 루앙 라방 국립 학교(  수 노 학교) 설립 로젝트 후속

력지원 활동 ( 로젝트 완공 이후)

■ 라오스 루앙 라방 국립 학교 설립 로젝트 소개

  치 : 라오스 루앙 라방 북쪽  6Km지

시 행 처 : 라오스 교육부

로젝트 참여기  : 우송 학교, 강원 학교, 주 학교, 한국폴리텍 학

로젝트 기간 : 2005. 7 ~ 2007. 11(개교일: 2008년 2월 18일)

[그림-1] 수 노 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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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사업내용 후속지원내용 비  고

우송

학교

- 6개공과 

교육과정  

교재 개발

- 교사   연수 

- 문가   견

- 석사학  취득  우수학생 

장학  지원

- 교수공동연수 수행

- 문가 단기 견

- KOICA, KADO 등 

국제 력 로그램 추진

MOU (2006.10.23)

후속 력지원계획서

(2007.11.28)

강원

학교

- 3개 공과 

교육과정  

교재 개발

- 교사 연수 

- 문가 견

- 석사학  취득  우수학생 

장학  지원

- 교수공동연수 수행  

겸임교수 참여 확

- 문가 단기 견 

- KOICA, 농 진흥 등 

외부기  농업 문가 

양성을 한 

국제 력 로그램 추진

MOU (2006.10.25)

후속 력지원계획서

(2007.11.28)

주

학교

- 학교 행정 

시스템 컨설

- 직원 연수

- 학교 행정 

문가 견

- 학교운 시스템  

운 략에 한 자문

- EMS 도입  시행에 따른 

자문

- 산학연 련 사업 자문

- 한지원료 수입 련 

로젝트 수행 시 력방안 

모색

MOU (2006.10.27)

후속 력지원계획서

(2007.11.28)

< 로젝트 참여 기  후속 력 지원 활동 내용>

◈ 로젝트 수행  후속 력 구도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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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

폴리텍

학

- 자격 검정, 

직업훈련 

컨설

- 자격 검정, 

직업훈련 

문가 견

- 직업교육훈련 운  련 

자문

- 문가 단기 견

MOU (2006.10.24)

후속 력지원계획서

(2007.11.28)

시 지

비

연구소

- Expert Work 

& Fellowship 

Training 총  

리

- 학교운    

컨설

- 석사학  취득  우수학생 

지원

- 학교운  문가 단기 견

- 한국의 정부  

정부산하기 , 교육기 , 

연구기 , 기업체와의 

국제 력 로그램 추진

MOU (2007.11.28)

◈ 석사과정 장학지원

지원

기
내        용 비  고

우송

학교

- 로젝트 기간  연수과정을 학원 12학  

취득 인정  견 연수 교수 4명을 학원 

입학허가 차를 받아 석사학  취득(4명, 2009년 

8월)

국제경 , 

경 ,

IT경 , 건축 각1명

강원

학교

- 로젝트 기간  연수과정을 학원 1학기 인정 

 견 연수 교수 4명을 학원 복학 

- 학원 석사학  취득(3명, 2009년 8월)

- 재 Mr. Boummy Keohavong 박사과정 (1 명)

농학 2명, 축산 1명

시 지

비

연구소

- 연수 교수 한국 내 체류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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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견 지도

지원

기
내        용 비 고

우송

학교

- 경 학 교수 견지도 활동

( 견기간 : 2007. 9. 1 ~ 2008. 12. 31)

강원

학교

- 축산학, 산림자원학 교수 견지도 활동

( 견기간 : 2008.1.24~2.1)

- 농학 교수 견지도 활동

( 견기간 : 2010. 1. 13 ~ 1. 16)

주

학교

- 한국어, 어 교수 견지도 활동

( 견기간 : 2008. 1. 1 ~ 12. 31)

학교

법인 

폴리텍

학

- 직업교육훈련분야 교수 견 

( 견기간 : 2009. 7. 5 ~ 7.11)

시 지

비  

연구소

- 수 노 학교 경 학, 한국어  어 강의 교수 

견 체류비 지원 

- 한국어 력센터 Director 활동 지원

- 학교 운 자문 문가 견 (2008. 8. / 2010. 1)

- 도서  운  자문 문가 견 (2009.1.25~2.1)

참여

학 

력

◈ 기증  장학

구  분 내     용 지 원 기 

Donation 컴퓨터  도서 기증
시 지비 연구소, 우송 학교, 

강원 학교, 포스데이타

장학 학교발 기 (USD20,000.-) 시 지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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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
내    용 비 고

국립

국제

교육원

2009년도 정부 청 장학생 지원

- 라오스 수 노 학교 9명(2009년 8월말 입국)

- 석사과정 : 1년(한국어 교육) + 2년(학  과정)

- 한국어 교육 (배재 학교 수학 )

- 우송 학교, 주 학교, 강원 학교 학원 진학

ㆍ장학생 명단 Mr. Chahue Yangsansay Mr. Xay Bounphong

Mr. Kalaphat Kounlaxay Mr. Sinlapasay Sengdala

Ms. Phisouda Sivilay Mr. Vinath Mekthanavanh

Mr. Khamphouguen 

Siphaxay

Mr. Sinthanou 

Phanthavong

Mr. Phouphanouh phanthavong

- 항공료, 입학 , 등록   월 90만원지원(기숙사비 포함)

교육

과학

기술부

3. 정부, 출연기 , 연구소, 학회 력지원 활동 

◈ 정부- 앙, 지방

력

기
내    용 비   고

교육

과학

기술부

- 라오스 로젝트의 후속지원 사업제안서 작성

(책임연구원 - 조원권)

- 라오스 수 노 학교 농업생명과학 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책임연구원 - 조원권, 박철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우송 학교,

강원 학교

시

- 루앙 라방주와의 우호 력도시 약

- 컴퓨터 기증

- 루앙 라방 주지사  정부 계자  방문시 지원

- 시 기업인 후원 (미화5만달러)으로 라오스 학교 

설립

◈ 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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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부 청 장학생   지원

- 라오스 수 노 학교 3명: 우송  1명, 강원  2명 입학 

정(2010년 9월)

- 석사 : 1년(한국어교육) + 2년(학 과정)

- 석박사   통합 : 1년(한국어교육) + 4년(학 과정)

한국

연구

재단

2009년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기 력사업 (TPC)

- 사업명 : 농업 Bio  ICT 심 과학기술 국제 력 연구

센터 구축

- 수행구도 : 강원 학교(농업 BIO 분야), 우송 학교(ICT 

분야), 수 노 학교 력

교육

과학

기술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 연수 청  라오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세미나 참석

(수 노 학교 캄찬 부총장)

한국

교육

개발원

- 교육수요 연구조사 사업 참여  국제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 노  학교 총장

한국

정보화

진흥원

- 컴퓨터 기증 : 200  기증 (회당 100 , 2회)

- 청년 사단: 2개  (8명) 견 IT  한국어 교육 사

우송

학교

국제

과학

기술

력

재단

사단 2명 견 (분야 : 농학  컴퓨터) - TPC

한국

앙

도서

수 노 학교 도서  사서

(Mr. Charatphong BONGSILCHITDARA) 2개월간 

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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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력기 내    용 비   고

생명공학

연구원
수 노 학교와의 MOU (생물자원확보)

◈ 학회

력기 내    용 비   고

서울

행정학회
2007년 12월 수 노 학교에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학술

진흥재단 

후원

한국

새마을

학회

- 라오스 지역개발과 학의 역할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 노  학교 총장) 

- 라오스 지역개발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 노  학교 총장, 2009년 9월 말)

농어업

특별 책

원회

동남아시아 국가와 농업 력방향과 과제

(라오스를 심으로) 공동 수행

( 지조사 - 라오스 수 노 학교 공동연구)

◈ 학

력기 내    용 비   고

한동 학교
- 수 노 학교와의 MOU (2008. 12)

- 라오스 수 노 학교 유학생 지원(건축학 공)

배재 학교 - 한국어교육센터 지원(2010. 10  MOU 체결)

창원 학교 - 교육 교류 력 (2010. 10  MOU 체결)

숭실 학교 - 교육 교류 력 (2010. 10  MOU 체결)

※ 우송 학교, 강원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연합회 조직

- GKS장학생으로 온 수 노 학교 교수 상으로 농 체험 등을 통해 새마을

운동정신을 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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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1. 라오스의 국가개요

  2. 라오스의 경제  산업구조





Ⅲ. 라오스의 경제  산업 황 분석

1. 라오스의 국가개요

■ 역사

◦ 라오족은 8세기 경부터 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 경 몽고의 세력 확 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제민족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우는 호족정치체가 성립됨.

◦ 13세기 경 비엔티안은 재의 치앙마이를 심으로 하는 란나국의 세력 

하에 있었으나, 태국 부 아유타야국의 압력으로 란나국이 쇠하자 팡움

(Fangum)왕이 이를 차지하 으며, 팡움 왕은 크메르 제국의 쇠퇴를 틈타 

느아, 씨엥쿠앙, 참 삭 등지까지 정복하여, 1353년 이들 지역을 통일한 

란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왕국을 건설함.

◦ 란 왕국은 면 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왕국 의 하나 으며, 

그 도가 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러, 란 왕국은 지 도 라오스 

의 상징으로 남아있음.

◦ 란 왕국은 내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쇠퇴하 으며, 1560년에는 루앙 라방으로부터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천도하 으나, 18세기 에는 루앙 라방(북부), 비엔티안( 부)  참 삭

(남부) 등을 심으로 세 왕국으로 분열됨.

◦ 비엔티안 왕국은 18세기 말경까지는 태국의 향권 안으로 들어갔으나, 1820

년 에 베트남의 압력을 업고 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에 실패하여 비

엔티안까지 유린당하는 화를 입기도 함.

  - 재 방콕의 왕궁사원에 있는 에머럴드 불상은 이때 비엔티안에서 약탈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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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기 말엽까지는 비엔티안, 루앙 라방  참 삭 세 왕국이 모두 태국

(시암 왕국)의 속국이 됨.

◦ 1893-1907년 사이에 맺어진 랑스-태국 간의 조약에 따라 랑스가 랑

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인 재의 라오스 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2

차 세계  말기 잠시 일본의 군사지배 하에 있다가 1954년 랑스와 라

오스간의 조약에 따라 완  독립이 인정됨.

◦ 독립 후에도 국내의 좌 , 립 , 우 의 립이 계속되었고 인도차이나 

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 이 이어졌으며, 1962년 제네바 조

약의 성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친 

서방의 비엔티안정부(왕정)와 좌  ' 테트 라오(라오인민 명당)'간의 항

쟁이 격화됨.

◦ 1973년 미국-베트남 간의 리 평화 정 성립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정  

정이 맺어져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그후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정세

가 변하면서 라오스에서도 ‘라오인민 명당’이 이끄는 ‘라오스 애국 선’

이 실권을 장악, 사실상의 무 명으로 같은 해 12월2일 재의 ‘라오인

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성립되었음.

■ 일반개요

 ◦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 면 : 236,800 ㎢, 한반도의 약 1.1

◦   치: 북  14.1～22.3도 사이에 치한 내륙국가

  - 동  쪽: 베트남(2,130Km), 서쪽: 태국(1,754Km)

  - 남  쪽: 캄보디아(541Km), 북쪽: 국(423Km)

  - 북서쪽: 미얀마(235Km) 등 5개국과 경

◦ 정체: 공화국( 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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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단원제(의원정수 109명, 임기 5년)

◦ 수도: Vientiane(인구: ’09년 재 약75만명)

◦ 인구: 680만명(’09 추정치)

  - 인구성장률: 2.316%

  - 출생률: 33.94명/1,000명

  - 사망률: 10.76명/1,000명

  - 이민률: 0명/1,000명

  - 연령구성(인구구성 연령 가 낮은 은 국가임) 

0-14세: 40.8%(남: 1,400,126명, 여: 1,386,480명)

15-64세: 56.1%(남: 1,898,995명, 여: 1,936,892명)

65세 이상: 3.1%(남: 92,070명, 여: 120,379명)

  - 성비(총인구: 0.98(남)/여)

출생시: 1.05명(남)/여

14세 미만: 1.01명(남)/여

15-64세: 0.98명(남)/여

65세 이상: 0.76명(남)/여

  - 아사망률: 77.82명(사망)/1,000명(생존)

  - 평균수명(총인구: 56.68세): 남(54.56세), 여(58.9세)

◦ 국경일: 12. 2(건국 기념일)

◦ 기후: 연 평균 기온은 26.5도

  - 최고 기온은 4월로 30.2도, 최  기온은 12월로 2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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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라오스 주별 개요

번호 주명 주도 면 (km²) 인구(명)

1 Attapeu Attapeu 10,320 114,300

2 Bokeo Ban Houayxay 6,196 149,700

3 Bolikhamsai Paksan 14,863 214,900

4 Champasak Pakse 15,415 575,600

5 Hua Phan Xam Neua 16,500 322,200

6 Khammouane Thakhek 16,315 358,800

7 Luang Namtha Luang Namtha 9,325 150,100

8 Luang Phrabang Luang Phrabang 16,875 419,800

9 Oudomxay Muang Xay 15,370 275,300

10 Phongsali Phongsali 16,270 199,900

11 Sainyabuli Sainyabuli 16,389 382,200

12 Salavan Salavan 10,691 336,600

13 Savannakhet Savannakhet 21,774 754,000

14 Sekong Sekong 7,665 83,600

15 Vientiane Prefecture Vientiane 3,920 726,000

16 Vientiane Province Muang Phon-Hong 15,927 373,700

17 Xieng Khaung Phonsavan 15,880 37

◦ 민족: 100여개 민족으로 구성

  - Lao 55%, Khmu 11%, Hmong 8%, Vietnamese 2%, 기타(100개 이상의 

소수민족) 26%

◦ 언어: 라오스어는 성조가 있는 말로서 태국어와 유사

◦ 종교: 인구의 약 67%가 불교도이고, 기독교 1.5%, 기타(31.5%)

◦ 문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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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세 이상은 읽기/쓰기 가능

  - 총인구  68.7% 읽기/쓰기 가능(남: 77%, 여: 60.9%)

◦ 주요도시: Vientiane(수도), Savannakhet, Pakse, Luang Prabang(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지정 도시) 등

2. 라오스의 경제  산업구조

* 라오스 련 부처(Lao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등)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와 각종 국제

기구(UNTCAD PC-TAS CD-ROM, ADB 등)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일 성이 

부족하여 오차가 있음.

1) 경제성장과 정책

■ 최근 연평균 7%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2007년(7.5%), 2008년(7.6%), 2009년(7.0%, 측치), 2010년

(7.9%, 망치)

  ※ 물가상승률: 2007년(4.5%), 2008년(7.6%), 2009년(0.0%, 측치), 2010년

(5.4%, 망치)

◦ 내륙국가라는 입지  악조건과 인구 약 7백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

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력발 과 ·구리 등 물자원,  농업생물다양

성, 극 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고성장.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 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

인으로 재로서는 독자 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 2008년에는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등 물의 수출 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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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리, 력시설 등의 인 라 개발 로젝트의 증가에 따른 건설업 

성장, 인 라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6%의 경제성장률

을 기록

  - 2009년에는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

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품목만인 구리와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7%로 둔화. 하지만, 라오스는 다른 동아시아 수

출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국제무역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국인직 투자

(FDI)가 많지 않아 상 으로 세계경기 침체의 향을 덜 받았으며, 동

남아시아, 올림픽(SEA Games)을 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비엔티안

(Vientiane) 수도 지정 450주년 기념행사를 한 정부지출로 국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충격이 완화

  - 국제 물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입 증가, 2009년 경기침체로 지연되었던 

Nam Theun 1  Nam Ou 로젝트 등 수출목 의 수력발  로젝트 

재개, 산 등 천연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투자자  유입 증가  세계경

지 회복에 따른 산업 활성화 등으로 라오스는 2010년 년 비 약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단

◦ 향후 5개년(‘11년-’15년)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연평균 8% 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인 라 확충에 집

■ ’09년 2월 기존 경제사회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장기경제정책인 

‘신경제제도’ 수립

◦ ’20년까지 세계최빈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하에 8  육성사

업을 선정

◦  육성사업으로는 인 자본 육성, 농 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

농업 지, 외경제 계 강화, 사회간 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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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경제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경제운용 목표

- ’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오명에서 탈피

- 도시와 농 간 조화로운 발  추구

- 농업․임업․공업․서비스업의 균형 발  추구

기본 방침

- 서방세계와의 계개선을 통한 서방 자본유치  원조 확

- 외국인 투자의 극 유치

- 시장경제화의 지속  추진

- 국내 산업개발 진

경제개발 략

- 1단계: 신경제제도확립

- 2단계: 경제구조조정  역량 축

- 3단계: 국민 심의 지속개발

■ 경제개발의 기본 방향

◦ 인 라 확충과 생산성 향상, 사회개발을 통한 경제 안정 유지  통합 인 

지역개발 추진

  - 생활수 향상, 특히 산악지역 주민들의 기  생활수  보장

  - 견실한 경제개발을 한 사회정치  안정 도모

  - 세수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  향상

■ 경제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한 략

◦ 친환경  수력발 소 건설  교통･통신망 구축

◦ 시장경제로의 지속  정책추진을 한 민 력 강화

◦ 부지역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개발계획 시행

◦ 산업지구 설립과 동농장개선을 통한 기술향상  농 지역의 균형개발

◦ 계획경제의 잔재 청산을 통한 민간기업 진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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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과의 경제 력강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

◦ 인 자원 개발과 교육･문화･복지 수  향상

◦ 집 개발지역 선정, 수출  산업 집  육성

◦ 무역･투자제도, 세제･은행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GDP 규모로 볼 때, 라오스는 ASEAN 10국(Brunei, Singapore,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 

Nam) 에서 최빈국

 ◦ 라오스의 ’10년 GDP는 63억 달러(’09년 기  추정치) ASEAN 10국 에

서 최빈국

  - 1인당 GDP는 984달러(’09년 기  추정치)로 ASEAN 10국 에서 7 국

  - 라오스의 1인당 GDP는 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  4,636달러(30,700

엔, ’10년말 환율 용)보다 낮음

■ ’10년 4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하 ‘제7차 계획: 2011-2015’)을 

승인함으로서 지속 인 경제개  추진을 한 석을 다짐

[표 3-3]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2011년

- ASEAN 고속철도( 국-싱가포르) 건설

- 라오스 구간(400km), 공사착공(’15년 완공)

- 도로증설(920km 목표)

- 10개 수력발  추가 건설

- 지하자원 개발 가속화

- 외국인 객 3백만 명 유치

2012년 - ASEM 정상회의 개최 - WTO 가입( 정)

2014년 - 메콩강 유역(GMS) 물류벨트 건설

2015년
- ASEM 시장 통합

- UN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 경제특구 3개 지역 추가

- 농업 심에서 2, 3차 산업으로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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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의 산업생산구조

■ 농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외 산업(소매업  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그 지만,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 

(농업 심에서 2차/3차 산업으로의 구조변환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차 

다양해지고 있음. 그 지만, 농림수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특히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09년 GDP 구성 순 로 볼 때, 라오스경제는 농업(23.8%)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매업(19.6%), 업(10/2%), 운송/통신업

(4.9%), 건설업(4.8%) 등의 순임(<표 4> 산업생산구조 참조).

  - GDP  농업이 2006년(24.7%), 2007년(23.3%), 2008년(22.6%), 2009년

(23.8%)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그 비 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임.

■ 개방개  이후 객 증과 외국인투자 증가, 도시화 가속에 따른 

이농 상 등으로 농업 비  감소

◦ 농림수산업 비 이 1991년 57.4% → ’01년 42.9% → ’09년 30.5%로 감소

◦ 지정학 으로 내륙에 치하고 있어 해양에 연해있는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차 산업 발달이 조함

  - 2010년 ADB, 'Economic Data', 2010에 의하면 ’09년 라오스의 2차 산업 

비 은 25.0%로 태국(46.6%), 베트남(41.6%), 캄보디아(26.8%)에 비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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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오스의 주요 산업 황

(1) 농업

■ 라오스 면 의 1/2정도(약 250만 ha)가 경작이 가능한 농지이지만, 경작률

이 매우 낮으며(약 20% 정도로 추정됨), 경작지  약 80%에서 을 생산

하고 있으며, 나머지에서 사탕수수,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 감자, 인애

, 담배, 땅콩, 면화, 커피, 두, 튜버(tubers, Starchy root crops), 녹두 

등의 순으로 경작. 인  국가인 국, 태국, 베트남의 수요증가로 인해 라

오스의 농산물 생산과 공 량은 지속  증가가능성이 매우 큼. 가축은 물

소, 돼지, 소, 염소 등이 주로 사육되고 있음.

  ◦ 농업지 를 보면, 남부는 , 북부는 옥수수, 남부는 채소, 커피, 홍차

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낮은 생산력과 품질, 가공유통체계 미미

가 가장 큰 문제

   - 이 주곡으로 다음을 제2의 곡물은 옥수수이며, 최근 커피 등 환 작물

을 재배하여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실 은 매우 음. 그러나 최

근 들어 커피, 사탕수수, 연  등 상업 작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국제무역거래에서 공정무역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커피, 

과일 등의 농산물 생산  수출이 증가할 망

  ◦ 부분의 농산물은 원료형태로 수출되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

입에  의존

■ 사료 등(feed milling and livestock production inputs)을 제조하는 기업은 

Gld Coin DN (Lao) Co. Ltd.가 유일함.

  ◦ Gld Coin DN (Lao) Co. Ltd.의 사료생산으로 라오스 체 사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특히 사료의 주 원료인 두박(soybean meal), 고기  부산물(me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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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eal), 겨(rice bran), 옥수수(corn)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련 보조품, 를 들어 비타민, 미네럴과 기타 보조제는 량을 태국으

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물펌 , 기타 계용 장비, 트랙터  경운기, 분쇄기, 건조기, 포장기기 등

과 같은 농자재(Agricultural production inputs), 비료, 농약, 종자  기타 

투입재에 한 수요가 매우 큼. 이러한 수요는 딜러(dealers)에 의해 충족

되고 있으며, 비료의 경우는 량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함.

■ 임산물은 라오스의 표 산물이며, 조림사업에 많은 사업기회가 존재함. 

주요 산물은 원목(Timber), 제재목(Lumber), 합 (Plywood), 마루 (Fllor 

lumber), 라탄가구(Rattan funiture), 책(book)임.

  ◦ 주변국가의 목재  임산물 수요가 증가에 부응하기 한 사림자원개발에 

한 경제  인센티 제공, 만성  산불, 효과 인 법률미비, 빈곤과 인

구증가에 의한 화 증가 등으로 인해 라오스의 산림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에서 조림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간 조림면   

묘목 생산목표가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지방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1995년 이후 그 계획 비 수행실 은 거의 95% 이상임). 국가 인 

조림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정부는 조림용 토지의 할당 는 임 를 

포함하여, 식재한 수목에 재산권, 등록된 조림사업에 한 세 을 면제함.

  ◦ 라오스의 모든 토지  산림은 국유로 국가는 국민에게 이용권을 부여

함. 라오스 국민의 경우 최  30년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최  50년

까지의 기간의 권한을 . 게다가 국가는 국가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이

용, 양도, 상속하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조림은 부지역을 심으로 한 약 146,600ha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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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6%가 생존하여 재의 인공림축 을 이루고 있음. Lao-ADB 로젝

트에 따르면, 개별 농부  기업이 체 조림면 의 47.5%를 차지하고, 

이들의 조림면 으로 평균 20-30ha임. 소규모 보유자의 조림면 이 가장 

많으나 이들의 평균 조림면 은 1.8ha이하에 불과. 기업은 체 소유자

의 1%에 불과하지만 평균조림면 은 200ha로 체 조림면 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2) 업

■ 산물이 풍부한 라오스는 물자원개발계획(The action plan of a shor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mineral resources: 2007-2010, 

2011-2020)을 마련하여 효율 인 물자원 개발, 환경보호 그리고 가공산

업의 기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화  화의 변화속에서 

국민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물자원개발사업의 효율 인 리를 해 라오스의 에 지 업부는 다

양한 개 작업을 수행 임. 이에는 업법, 물자원정책, 환경규제  

세법 등의 개 , 감독, 토지허가 리 그리고 자연  사회 환경 리 등

의 리조직체계 개 , 물자원투자사업 평가  리활동 그리고 상

보존에 한 자 지원, 앙  지방정부 간 분권 등이 포함됨.

  ◦ 자원개발 같은 로젝트는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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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진흥정책 개 ]

- 석탄정책

  ∙ 략  비축 산물로서, 국내에서 수력 력을 산업 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탐사 수행 지원

- 정책

  ∙17개 기업에서 23개 지역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은 운

기간 내에는 투자신청 수 단

  ∙소규모 산개발 수행 국내기업 보호

- 동정책

  ∙ 재 탐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어 수행 기간 내 

더 이상 투자신청 받지 않음

  ∙ 업활동의 효율 인 감독 필요. 정부는 채굴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내 동  부존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지질탐사를 해 국제 력 

추진

- 철정책

  ∙철을 상으로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나, 효과  

리와 수익 보장 필요

  ∙자 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 선정

  ∙원 으로의 수출을 이기 한 제련  제철공장 설립 필요

- 포타슘(Potash)정책

  ∙새 허가지역에 한 신청 수 단

- 보크사이트 정책

  ∙ 상은 남부에서 발견되며, 자 력과 기술을 지닌 기업의 투자기회 존재

  ∙알루미늄산업의 발달로 알루미늄 산업단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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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정책

  ∙주석 채굴권을 가진 기업은 12개로, 추가 투자 신청 일시  단

  ∙정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제련공장 설립 허가

  ∙산업단지 정지는 북부의 Houaphan과 부의 Khammoun 주 

- 연-아연 정책

  ∙정부는 아연 산의 탐사와 개발에 가장 합당한 기업 지속  선정

(3) 제조업

■ 농업 이외 산업(소매업  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업은 GDP  2006년에 8.2%를 차지하 으며, 2007년

(8.4%), 2008년 (8.7%), 2009년(10.2)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되는 주요 상품

은 Processing of meat, Candies and bread, Fish sauce, Noodle, Animal 

feed, Salt, Fermented, Ice, Drinking water, Liquor, Beer, Soft drinks, 

Coffee, Cigarettes, Tobacco, Cassava Flour, Polished Rice, Vegetables 

and Fruits, Sugar로 그 종류가 매우 음.

  ◦ 2006년 당시 제조업은 GDP 구성비  측면에서 농업의 3/1 수 이었지

만, 2009년에는 거의 1/2 수 으로 그 비 이 증가되었음. 이는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정책의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되며, 그 비 과 함

께 제조상품의 다양성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단됨.

  ◦ 라오스 정부는 빈곤퇴치를 한 산업구조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구의 비율을 낮추고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가

공 산업의 육성에 을 두고 있음. 이에는 농산업육성, 제품개발, 농업

제품 가공 산업 개발  육성, 농업 잉여인력을 축소하여 농업 가공 산

업에 투여함으로서 산업  경제 발  도모, 풍부한 농업생물다양성 활

용과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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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food processing sector)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임. 일부 형 사업 외 농식품가공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는 매우 미흡함. 

  ◦ 농산물 부분이 원료 형태로 지에서 소비되거나 국경을 넘어 국, 

태국 는 베트남으로 수출됨.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로 거의 부분의 소비재 심지어는 가공된 두, 다

른 투입재 같은 간재를 수입·소비하는 실정.

  ◦ 그나마 라오스 국내에서 가공되는 주요 제품은 가루(milled rice), 훈제

/건조/발효 는 린 생선(smoked, dried, fermented, or salted fish), 

반가공(semi-processed) 채소와 과일이며, 그것도 소규모 기업에서 가공

되며 부분의 제품은 지시장에서 매됨.

4)  라오스 외국인 투자 황

(1) 투자 환경

■ 라오스는 농림수산업이 체 산업의 약 30.5%(2009년 기 )를 차지하고 있

어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산업화의 기 단계

에 있음. 이에 따라 재까지 국제지원  원조가 여 히 경제개발을 한 

주요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여 

외국인투자 를 진하고자 2004년 「외국인투자 진법 」(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2009년 「통합투자 진법 」(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라오스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Lao P.D.R.)의 단일창구서비스 (One Door 

Service)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

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심 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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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라오스 10  투자국(2001-2009  투자액 기 )

순 투자국 로젝트 수 투자액(백만 US달러)

1 태국 240 2,649

2 국 341 2,585

3 베트남 211 2,163

4 랑스 68 454

5 한민국 142 445

6 일본 42 433

7 인도 6 352

8 호주 32 334

9 말 시아 43 151

10 싱가폴 29 113

자료: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www.investlaos.gov.la

  ◦ 2009년 말을 기 으로 지난 8년 동안 승인된  외국인직 투자에서 

태국이 가장 큰 액인 미화 26억 4천 9백만 달러를 라오스에 투자하

고, 다음으로는 국과 베트남이 차례 로 그 뒤를 잇고 있으나, 2010년 

반기에 보도된 기획투자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계

기 으로 국이 태국을 제치고 1 를 기록하 음.

  ◦ 한민국도 최근 라오스에 한 투자가 격히 증가하 으며, 2010년 

반기에 보도된 기획투자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계기

으로 체 투자국  랑스를 제치고 4 를 기록하 음.

■ 분야별로 보면, 력생산업과 업이 외국인직 투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이 비슷한 수 에서 그 

뒤를 잇고 있음. 2009-2010년 반기에는 기획투자부에 총 9억 2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104건의 외국인투자신청서가 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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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산업부문별   라오스 투자 황(2001-2009  투자액 기 )

순 투자분야 로젝트 수 투자액(백만 US달러)

1 력생산업  47 4,153

2 업 202 3,162

3 서비스업 226 1,402

4 농업 211 1,155

5 제조업 262 1,025

6 상업 133 312

7 건설업  43 288

8 호텔/식당  85 235

9 목재산업  49 118

10 은행업  23 165

11  통신업  5 156

12 의류업 40 30

13  컨설  61 21

합계 1,387 22,226

자료: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www.investlaos.gov.la

■ 2008년 까지 공공투자는 주로 통신, 농업 등의 분야에 많이 이루어졌지

만, 최근에 들어서는 교육, 건강,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기 으로 체 투자액  약 35%가 교육, 약 18%(건강), 약 16%

(사회복지)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외국인 직 투자는 2009년 기 으로 업  연료부문이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서비스부문, 농림부문(3 ), 수력에 지부문(4 ) 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4개 부분이 체 외국인투자에서 약 91%를 차지하고 있음.

   - 업  연료 부문(2009년 기  체 FDI  46.4%)

   - 서비스 부문(2009년 기  체 FDI  30.2%)

   - 농림 부문(2009년 기  체 FDI  8.2%)

   - 수력부문(2009년 기  체 FDI  6.4%)

- 42 -



■ 라오스는 수력발 을 한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

자에 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라오스 북동부지역은 산악지형이 많고, 수량이 풍부해 수력발 소 

건설의 최 지(연평균 강우량이 약 1,714mm에 달하고 국의 80% 이상

이 산악지 ).

■ 라오스는 최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국의 경 지역이라는 

지리  이 을 살리는 수력발  사업에 집  투자

   - Nam Theun 2 수력발  로젝트 등 라오스의 수력발  계획은 갈수록 

규모화 하고 있으며, 력생산이 안정된 수입원으로 부상

   - 라오스 정부는 향후 25년 동안 외자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산을 

편성해 수력발 사업을 시행하고 이웃국가에 력을 매해 수입을 올리

겠다는 계획

■ 라오스 정부는 GDP의 32% 수 까지 투자를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10년 투자 진법을 개정하여 자원개발 같은 로젝트를 제외한 업종은 정

부의 투자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하 음.

  ◦ 주변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풍부한 력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라오스와 국경을 하고 있고 최근 ASEAN 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의 발달로 력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10년 4월 력산업에 한 외국인투자 진을 해 ‘신

투자진흥법’을 공포하고 수력발 소 건설기업에 인센티 를 제공

   - 산악지형을 이용한 수력발 소 건설사업을 분야로 선정하고 외국인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

  ◦ ’10년말 재 운  인 발 소는 12개로 발 설비용량은 1,930.5㎿

   - 라오스 정부는 국내 력공 은 물론 주변의 베트남과 태국으로 력을 

수출하기 해 ’20년까지 총 39개의 신규발 소 건설 계획을 수립

- 43 -



   - ’20년까지 총 발 설비용량 목표는 16,877㎿이며, 재 건설 인 발 소

는 10개(4,760.6㎿), 기획단계에 있는 발 소 27개(6,993.9㎿), 사업 기화 

단계인 발 소는 2개(3,129㎿)임

   - 특히,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과 인 한 아타푸를 비롯해 남부 산악지역에 

’20년까지 총 13기의 수력발 소를 건설할 정

  ◦ 한국은 ’11년 2월 재 기획  사업 기화 단계에 있는 발 소 건설에 

각각 1건씩 참여 .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Xepian-Xenamnoy 로

젝트는 민자발 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형태로 진출 계획

■ 라오스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요한 요소임. 라오스 정

부는  Lane Xang Minerals Limited Sepon 로젝트, Phu Bia Mining 

로젝트 추진으로 업 활성화 도모. 2010년 10월 재 약 150여개의 외국 

산회사가 투자하여 동, , 주석 등의 산을 개발  생산 

  ◦ 한국을 비롯하여 국, 호주, 일본 등이 진출하여 물자원을 개발 에 있음

  ◦ 한국의 기업은 2010년 말 기  5개 종, 6개 사업 진행 

  ◦ ’10년 10월 재 약 150여개의 외국 산회사가 투자하여 동, , 주석 

등의 산을 개발  생산 

■ 한편, 라오스 정부는 자원개발 분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해 철도  도

로 등 인 라 건설

  ◦ 도로의 길이는 13,971km로서 노후하여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포장도로

는 3,346km(24%)에 불과. 포장도로도 정기 인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많고 우기에는 불통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철도가 부설된 지역은 무한 상태이며, 재 태국 기업이 Vientiane∼

Nong Khai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한 타당성조사 에 있음.

  ◦ 라오스 정부는 부족한 도로  철도 등 인 라 건설을 해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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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으로부터 자 을 지원 받고 있음.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랑

스, 스웨덴, 독일, 국 등이 연간 약 1억 4천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8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을 우선투자 산업으로 선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09년 농업에 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 2000년 

이후 국이 라오스 농업부문 최 투자국이며, 최근 들어 한국의 투자도 증가

  ◦ 국은 1990년  후반부터 라오스 북부에서 채소, 옥수수, 차, 사탕수수 등의 

재배를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투자를 격히 확 . 옥수수는 사료용

이며, 부분 국으로 수출. 2004년 세계 인 고무 수요 증가의 향을 

받아 국 기업이 물류가 용이한 라오스 북부지역에서 라고무나무 재배.

  ◦ 한국은 ’10년까지 라오스 농업부문에 508.6만 달러 투자하 으며, 8개의 

신규법인 설립. 한국 (주)에코 라임은 ’09년 라오스 참 삭주 송 지역에 

합작회사 EcoPrime Lao Co., Ltd 설립(지분 95%), 동사는 친환경 두, 

옥수수 등을 생산하여 일본 (주)타카노후즈(일본 낫토 생산 문회사)로 수출

■ 제조업은 가내수공업과 소규모의 가공･조립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업 시설은 거의 없음

  ◦ 상 으로 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한 외국의류회사들의 투자가 활발

   - 재 라오스의 섬유제품은 EU의 일반특혜 세(GSP: 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품목에 해당되어,  EU 수출시 물량제한  세 없음

   - 이외 정미, 맥주  음료수 등의 생산 증가

■ 라오스 정부의 건설투자 유치 략  목표와 ADB 등에 의한 형개발 

로젝트로 인해 건설부문투자 망이 밝음.

  ◦ 건설시장은 외개방으로 국, 베트남, 한국 등 민간 건설업체들의 진

출이 가시화되는 등 시장 활성화 추세

   - 2000년  반에는 베트남계 건설업체가 체 물량의 70～80%를 수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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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문 투자 규모는 ’10년 3.2억 달러 수 으로 GDP 비 약 5.5%

   - 로벌 융 기에도 불구하고 인 라분야에 한 EDCF9), ODA10)  

외국인 투자 증가로 건설업 경기 활발

  ◦ 라오스 정부는 제7차 계획 기간('11년～'15년) 에 15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극 유치할 계획

   - 정부가 추진하는 총 536개 사업  389건이 인 라 건설 사업이며, 이  

도로, 병원, 학교 건설에 으로 산 할당

  ◦ 특히, ADB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 종합개발계획'과 자원개

발을 한 인 라 투자 확 로 건설 수요가 증할 것으로 망

■ 라오스의 은행산업은 개방･개  이후에도 국 은행 주로 운 되어 왔으

며, 최근 들어 민간시 은행과 외자은행들의 융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10년말 재 라오스에는 11개 외자은행이 진출해 있으나, 규모가 작아 

시장 유율은 낮은 수 임

   - 라오스 융시장의 최 은행인 라오스 외무역은행(BCEL: 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Lao)이   출시장의 50% 이상을 유하

고 있음

  ◦ 라오스 융시장의 환경은 자  빈약, 부실채권 비율의 증가  수익률 

악화, 신용문화의 부재로 주변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그러나 ’05년

부터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융시장 환경은 차 나아지고 있음

  ◦ ’11년 5월 재 라오스에는 2개의 한국계 은행이 교민  지인을 상

으로 업 

   - ’09년 2월 코라오그룹, 군인상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이 공동으로 

한국계 최  은행인 인도차이나은행(Indochina Bank) 설립(인도차이나 

은행의 자본 은 1,500만 달러이며, 최 주주는 지분 55.6%를 코라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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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소유; 군인상호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가 500만 달러씩 투자해 각

각 20%의 지분을 소유). 인도차이나은행은 주택구입 자 , 리모델링 자

 등에 한 출 서비스 

   - ’09년 9월 임 주택 문업체인 부 이 수도 비엔티엔에 ‘부  라오은행

(BooYoung Lao Bank)’을 설립(부  라오은행의 기 자본 은 1,200만 

달러이며, 지분은 한국의 모기업인 ㈜부 이 100% 보유). 주택자  출 

은 물론 주거환경이 낙후된 라오스에 주택을 직  지어 융자를 제공하는 

주택 융 문은행으로 운

■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  보존지역 등 세계 인 문화재를 보유

하고 있어 2000년  들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

  ◦ 라오스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산업의 외화수입은 2억 달러 수 으로 

’09년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 객 수는 201만 명으로 ’08년 비 

15.6% 증가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산업 침체와 라오스로 들어가는 문인 

태국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방문 객은 증가세를 보임

  ◦ 정부는 산업 발 을 해 환경친화 인 지개발을 목표로 세우

고 지 리  진 정책을 수립

   - 지 주변의 숙박시설 화, 도로 건설 등 다양한  인 라 구축, 

마  략 개발 등을 추진 

   - 객은 비엔티안, 참 삭(Champassak), 루앙 라방(Luang Prabang) 등 

5개 지역에 집

   - 라오스 정부는 ’15년까지 연간 330만 명의 외국인 객 유치  6억 

달러의 수입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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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유인 정책

■ 1988년 이후 ‘외국인투자법(Laotian Investment Law)’을 제정한 이후 외국

인투자를 진하기 법  제도를 지속 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통합투자 진법’을 제정하 음

  ◦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이 1988년 3월 라오스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국인투

자법(Laotian Investment Law)’을 제정을 통해 마련

  ◦ 1994년 3월 ‘라오스 외국인 투자진흥 리법’을 공포

   - 1988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와의 외자유치경쟁, 

세제의 모호성, 열악한 인 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규

모가 미미하자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

  ◦ ’03년 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우 조치 련 법령’발표

   - 합자회사  단독 외자기업에 용

   -  국토를 지형  인 라 구축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우

정책 시행

  ◦ ’09년 7월 ‘통합투자 진법’ 제정

    - 동법은 외국인투자를 극 으로 유치해 ’20년까지 최 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의 지 를 벗어나겠다는 목표하에 제정됨

    ․국내 투자법과 외국인직 투자법을 통합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일

한 기회를 제공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차를 임

    ․농산물 가공 산업, 인재개발, 보건, 사회간 자본 개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순 를 부여하여 투자 인센티  강화

    ․외국인은 국내 융서비스 이용  이윤의 해외송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토지소유 가능

    ․외국인이 부동산 분야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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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제구역  산업단지 개발  발

   - 라오스 정부는 국내외투자 진  통합  리를 해 ’09년말 ‘통합투

자 진법’개정

   - 라오스 정부는 지역을 3개 분류로 나 어 투자를 진하고 있음

    ․지역 Ⅰ: 투자를 수용할 만한 경제 인 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산간, 고

원지역

    ․지역 Ⅱ: 투자를 일정부분 수용할 만한 간 정도의 경제 인 라가 갖

추어진 산간, 고원지역

    ․지역 Ⅲ: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 라가 잘 구축돼 있는 산간, 평야, 

고원지역

■ 모든 산업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모든 산업분야  국토 반에 해 외국인투자를 허용

   - 농업 련산업, 업, 에 지, 목재산업, 소규모 업, 경공업, 서비스, 

- 53 -



민 화부문 등에 투자유치의 우선순 를 두고 있음

  ◦ 투자유망분야는 

   - 수력발 사업, 도로건설 등 운송시설 확충사업 등의 인 라 건설사업

   - ADB 주도로 극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유역 종합개발계획’에 한 민

합동 진출

   - 자연자원 개발사업

   - 경공업 주의 임가공(쿼터를 목 으로 한 섬유산업, 식품가공 등 가능)

   - 목재 가공업, 산업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해 다양한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 외국인 합작투자사업  단독 투자사업에 해 법인세 20% 일률 용

   - 투자 사업에 한 수입 세 1% 용

   - 로젝트 수행과 련해 수입된 건설장비, 각종 기계  장비에 한 

세 면제 는 감세

   - 로젝트의 요도에 따라 차별 으로 법인소득세 면제 는 감세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해 다양한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기타소득세에 해 외국인투

자유치 원회(FIMC: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의 승

인을 득한 후 건별로 일정의 세 을 환 해 주고 있으며, 아래  3개의 

조건이 족되는 경우에는 2∼5%의 세 을 감면

     ․생산제품의 70%이상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원자재  70% 이상을 지 조달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이 불리한 경우

   - 외자기업에 해 기 이익 발생 연도로부터 2∼4년 동안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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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분야, 자본   수출규모, 기업 활동기간  장소에 따라 세  면

제기간 종료 후 2년간 법인세를 50%까지 감면

   ․기업이 세  면제기간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다음연도 이익에 

한 과세시 년도 손실을 차감하거나 최  5년에 걸쳐 손실액을 균등 

분할하여 차감할 수 있음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재 투자시 재투자된 이익세에 하여 면제

   - 투자 지역  산업에 따른 인센티  부여

   ․외국인투자를 진하는 공업, 농업, 서비스에 한 투자시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표 3-10] 외국인투자시 법인소득세 면제 황

정부가 진하는 

사업
구역 수

법인소득세 면제기간

(년)

공공농업서비스업

1

1 10

2 6

3 4

2

1 6

2 4

3 2

3

1 4

2 2

3 1

자료: 라오스 통합투자 진법 제51조.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주) 수  1: Activities with top level of promotion, 수  2: Activities with medium level of 

promotion, 수  3: Activities with low level of promotion 

■ 일부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사항이 있음

  ◦ 외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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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투자기업은 FIMC의 투자허가 에 라오스내 외자은행이나 라오스 

은행에서 킵(Kip)화나 외환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모든 지불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는 라오스 통화당국의 규제에 따라 라오스내의 외자은행이나 

라오스 은행을 통해 본국이나 제3국에 송  가능

  ◦ 외국인 투자지분에 한 제한  지인 고용의무

   - 외국인 투자지분에 한 제한은 없으나, 합작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는 등록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지인 고용의무

   ․ 지인 의무 채용비율에 한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지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며, 국내외 직업훈련을 통하여 종업원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고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도 기술분야에 하여는 정부의 사  허가

를 받아 외국인 고용이 가능

5) 라오스의 외무역 황

■ 재 라오스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 를 부여받기 해 극 노력하고 

있음.

  ◦ ‘97년 가입신청을 했으나 정식 가입은 아직 안된 상태로 아세안 회원국

으로서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출의 약 70%,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도로, 통신 등 인 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세 차, 수

입품에 한 높은 세 등은 제조업 발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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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라오스의 총 무역규모는 33억 달러로 GDP의 약 51%, ASEAN 10국 

 최하

  ◦ 수출은 15억 5,500만 달러, 수입은 17억 5,000만 달러로 ’09년 비 수출 

54.2%, 수입 23.8% 증가

  ◦ ’10년 무역수지 자규모는 2억 달러로 ’09년 4억 820만 달러 비 약 

51% 감소(2000년 이후 무역수지는 부분 매년 자를 기록)

   - 외무역은 원자재가격이 상승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와  

등 물자원의 수출 호조

   - 채소, 나무제품, 속(1차)은 2000년 이후 부분 매년 흑자를 기록

  ◦ ’10년 라오스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물, 비철 속, 재제품 등이

며, 수입품은 석유제품  물, 기계류, 비철 속 등

   - 수출 품목별 비 은 원유  물 29.6%, 비철 속 26.7%, 직물  의류 

14.4%, 신발･모자･우산 12.5% 순. EU의 일반특혜 세(GSP: 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품목인 섬유제품의 수출이 최근 증하고 있음

   - 수입 품목별 비 은 석유제품  물 23.1%, 기계류 21.8%, 비철 속 

13.1%, 교통수단 12.6%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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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라오스 경제 력 황

(1) 한･라오스 경제 력 계

■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95년 10월 25일 외교 계 재 수교

  ◦ 1996년 9월 주라오스 한국 사  개설  ’01년 1월 주한 라오스 사  

개설

 ◦ 한국 정부는 ASEAN과 경제 력강화를 해 베트남, 라오스 등과 개 ･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와 외교 계 재수립

   -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6월 22일 외교 계를 맺었으나, 1975년 7월 25

일 라오스의 공산정권수립과 동시에 단교

   - 북한은 1974년 6월 24일 라오스와 수교함

■ 한국과 라오스는 외교 계 재수립 이후 경제 력에 필요한 각종 정을 

체결

  ◦ 경제과학기술 력 정(1996), 투자보장 정(1996), 이 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한 정(’06) 등을 체결

  ◦ ’08년 10월 1일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정 발효

   - 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2%), 신발(13%) 등 10,658개 

품목 세 철폐

   -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 과일인 바나나(30%), 인애 (30%)과 

기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

품목은 특혜 세 혜택 상에서 제외

(2) 양국간 교역 규모

■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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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 되는 추세

  ◦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역 규모는 ’10년에 1억 3,200만 달러로 ’09년 

비 74.8% 증가

   - ’09년에는  라오스 수입이 년 비 격히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7,329만 달러에 그쳤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부품, 기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동 , 목재류, 동제품, 의류 등임

   - ’06년 ‘이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한 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력 

강화를 한 기반 마련 이후 양국간 교역 증

■ ’10년  라오스의 총 외교역  한국이 차지하는 비 은 4.0%로 ’09년

에 비해 0.7%p 증가

  ◦ 라오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제품의 비 은 ’07년부터 증가하기 시

작하여 ’10년에는 7.2%에 이름

  ◦ 라오스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 은 ’07년 최고인 6.6% 이후 감소

하여 ’10년에는 1.1%로 감소

(3)  라오스 투자 황

■ 2001년-2009년 간 우리나라의 라오스  투자는 4억 4천 5백만 달러, 

로젝트 수는 총 142건

  ◦ 라오스가 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신흥생산기지로 부상하면

서 ’08년까지 우리나라 라오스 투자는 확 , 그러나 우리나라의 라

오스 투자는 ’08년 이후 감소

   - ’10년 라오스 투자는 1,790만 달러로 ’09년 비 42.8% 감소

   ․ 우리나라의  라오스 FDI 비 은 ’08년 3.6%에서 ’09년 0.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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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라오스의 총 FDI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  감소는 우리기업

의 투자 감소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태국의 투자가 증하면서 상

으로 하락

■ 우리나라의  라오스 주요 투자부문은 건설업, 도매  소매업, 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 업 순

  ◦ ’10년 12월말 재 산업별  투자액은 건설업 6,376만 달러(40%), 도

매  소매업 3,998만 달러(25.1%), 융  보험업 2,291만 달러(14.3%), 

부동산업  임 업 1,070만 달러(6.7), 그리고 농업부문은 509만 달러(3.2%)

   ․ 우리나라 최  투자부문인 건설업에는 갑을건설, 동부ENG, 동신기술개

발, 선진엔지니어, 토펙ENG, 이정씨앤디, 간삼건축종합 등이 진출

(4) 외경제 력기 (EDCF) 지원

■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경제  산업발 을 돕고 양국간 경제 력을 도모하

기 하여 외경제 력기 을 지원하고 있음

   -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12  EDCF 지원 국가로 ’10년말 승인된 계 기

 총 8건, 1,622억 원을 지원

   - 주요 지원 사업은 송 사업, 도로 개선사업, 교육  의료사업, 메콩강변 

종합 리사업 등

   - 우리나라가 라오스에 지원하고 있는 8개 사업  5개 사업은 완료가 됨

   ․ GMS 북부 송 사업은 입찰서류 비 이며, 북부도로개선사업과 메

콩강변 종합 리사업은 시공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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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라오스 EDCF 지원 황(’10년말 기 )

사업명 승인 액(백만원) 비고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 3,001

완료

루앙 라방 지방국립 학교 설립  23,133

5개 공항 소방설비 공 (소액차 ) 3,539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 (소액차 ) 3,539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 (소액차 ) 3,539

북부도로개선 28,395
시공

메콩강변 종합 리  52,247

GMS 북부 송 44,783 입찰서류 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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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

1. WTA를 활용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2. 라오스내 거 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3.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 체제 구축





Ⅳ.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력 증진방안

■ 시는 라오스와의 력을 과학기술 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라오스 

경제발 으로의 진출을 다각 으로 모색하여야 함. 이를 한 3가지 력 

체제를 제시함.

1. WTA를 활용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 우선, 시의 핵심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련 인 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략 으로 지원하여 시의  라오스 ODA 력, 

특히 과학기술 력지원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과 연구소의 력

지원과  라오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시를 

심으로  소재 학·연구소․기업( 소재 기업  라오스 진출 한

국기업) 간 ·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에 라오스를 참여시켜 

시-라오스간 력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림 4-1] 외원조의 구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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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 내 거 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 아울러 시의 개도국에 한 과학기술 력정책과 정부의 과학기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소재 학  정부산하 과학기술 

련 연구소의 국제 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 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 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시와 

라오스 학  연구기  간 력을 통해 덕특구의 과학기술  련 

경험을 효과 으로 라오스에 수하고 라오스의 자원개발 투자 등을 통해 

라오스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심 있는 민간 기업에 과학기술 력 

 시장개발을 한  소재 학  연구소와 라오스 정부기 과의 

략  트 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가 ODA 사업을 통해  소재 학, 덕특구 내 연구소와 

력하여 라오스 내 학에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라오스에 지원하는 거 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진 인 과학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보여짐.

[그림 4-2] 라오스내 연구기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력지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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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력사업시 직면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해서는 -라오스 

간 과학기술 력 거  연구소( 는 기 )는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설립

되어 운 되고 있으며, 우송 학교와 강한 트 십을 맺고 있는 수 노

학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3.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 체제 구축

■ 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출 국내기업   소재 학과 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  력을 통해 략 으로 시 지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라오스 출신 유학생에 한 기업  학의 장학  지원  인턴쉽 기회 

제공,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에게 지 출신의 우수 인재 풀 제공,  

소재 학  덕 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의 국제 력사업, 라오스의 

학  연구기 과의 국제공동연구 등 ·산·학·연의 상호 호혜 인 력 

트 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라오스 지 인 자원개발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학/연구소와 라오스 지 학/연구소  지 

진출 국내 기업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은 시 심의 과학기술 교육연

구 력 지원  문가 풀 운 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과 인 방안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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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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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





Ⅴ. 요약  결론

■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차 개방

이고, 시장친화  정책을 펴고 있음. 라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세한 수

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 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 황에 심이 필요함. 한 라오

스는 ‘07년 시와 루앙 라방주간의 우호 력 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

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두됨. 이러

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라오스 경제 황분석을 통해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음.

■ 이를 해 먼  제Ⅱ장에서는 이를 해 제Ⅱ장에서는 시와 라오스의 

교류 황을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시와 라오스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도출  악하는 기 가 되는 라오스의 경제  산업구조

를 분석하 음. 제Ⅳ장에서는 제Ⅳ장의 내용에 기 하여 시와 라오스 

간 과학기술분야 공 개발 력을 한 방안과 략을 기술하 음. 

■ 제Ⅳ장의 분석결과, 라오스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해 다

양한 사회개발  산업구조개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력이 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

학기술분야의 력을 기반으로 한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 가능

성을 열어주고 있음. 과학기술 력을 기반으로 한 시-라오스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해서는 략  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WTA를 활용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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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련 인 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략 으로 지원하여 시의  라오스 ODA 력, 특히 과학기술 

력지원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과 연구소의 력지원과  라오

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시를 심으로 

 소재 학·연구소․기업( 소재 기업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 간 

·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시에 사

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오스 내 거 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  과학기술 력 네트

워크 구축: 시의 개도국에 한 과학기술 력정책과 정부의 과학기

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소재 학  정부산하 과학기

술 련 연구소의 국제 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 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 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기존 트

십(우송 학교-수 노 학교)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음.

  ◦ 과학기술  련 인 자원 개발 체제 구축: 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련 인 자원개발(유학생에 한 장학

 지 ,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출 국내기업  

 소재 학과 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  력을 통해 략

으로 시 지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라오스의 사회개발과 

자원개발 정책에 편승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 개발

력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 같음. 이는 라오스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을 두는 과학기술 기반의 공 개발 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의 물고를 트는 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서

는 단계  근을 한 소규모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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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1)

가. 일반 인 법제의 체계

법령 체계 내 용

1 헌법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최고법

2 국회법 국회에서 채택한 법

3 국회상임 원회 결의  지침
국회개회기간이 아닐 경우 국회법에 

한 해석 등을 공포함

4 통령령  시행령

내각에서 채택된 후 통령이 서명함. 

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채택한 법

을 시행하기 하 여 공포함

5 정부칙령  결의

각 정부부처가 자체 인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 하여 공포함. 내각에서 채

택된 후 총리가 서명함

6
장  등의 결정문, 명령, 지시  

통지

장  는 행정 의 개별 인 결정문 

는 명령으로 자기 자신의 규제 권한

을 개별 으로 행사할 때 사용함

7 주지사의 결정문, 마을 결의

주지사 는 마을이장이 특정한 규제

조치를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기 하

여 는 구체 인 지시를 내리기 하

여 공포함

나. 외국인 투자 련 법제의 체계

  ◦ 라오스는 2004년 11월 「외국인투자 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이하 ‘외국인투자 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진, 보호, 리를 목 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1) 이행규외 2인(2010),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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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한 차별을 없애기 하여 

2009년 7월 외국인투자 진법과 내국인투자 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 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이하 ‘통합투자 진

법’)을 제정하 는바, 구체 인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1년 상반기에 함께 

시행할 정임. 이로써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에 한 투자심사

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 를 추가 으로 제공하는 등 외

국인투자자 유치를 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함.

다. 투자 련법령의 기본  내용

(1)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

  ◦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업을 하기 해서는 원칙 으로 외국

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이 필요함. 외국인투자허가증

은 라오스 내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이하 

‘MPI’)에서 발 하여 . 한편, 통합투자 진법은 이에 한 신청 차를 

라오스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용하고 있어 차가 간소해짐. 아울

러, 통합투자 진법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보호하기 하여 외국인투

자자가 외국인 투자허가증의 발 을 신청할 경우 단일창구서비스

(one-door service) 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17조).

(2) 토지사용권의 취득

  ◦ 통합투자 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가장 주목하여야 할 은 외국 인투자

자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해졌다는 임. 과거 외

국인 투자자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토

지임차권만 가능), 통합투자 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화 50만 달러 이

상의 자본을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해서는 지방행정기

의 승인 하에 일정한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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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로 인하여 라오스 투자에 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

으로 상되나, 향후 통합투자 진법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음.

(3) 세  혜택

  ◦ 통합투자 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하여 세 에 한 차별은 최소화 될 것으로 상됨. 통합투자 진법은 

정부가 진하고 있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에 하여 일정한 지역별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련법제

가. 라오스 기업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취

  ◦ 2005년도에 발효된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은 라오스에 설립되

어 존속하는 모든 개인기업, 공기업, 합작기업에 포 으로 용되며, 

용 범 에는 외국인투자자가 단독 으로 설립하거나 내국인과 합작으

로 설립한 합작기업들도 포함됨(제8조).

(1) 투자 련법령의 내용

  ◦기업의 형태

  ◦ 기업법은 라오스 내 기업을 아래와 같이 3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외국

인 투자자도 라오스 내국인과 동등하게 라오스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

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기업법 제3조).

 (가) 개인사업체

 (나) 트 쉽

트 쉽은 무한책임 트 쉽과 유한책임 트 쉽으로 나뉘어짐.

 (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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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한회사

주주가 최소 2명 이상, 30명 이하이어야 하고, 순이익의 5-10%를 비

으로 설정하여야 함

  2) 주식회사(Public Company –‘공개기업’이라고도 함)

  3) 최소 9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기업등록일로부터 감사를 고용하여야 함.

  4) 합작회사

  5) 국가소유회사

   ◦ 라오스는 기업법에서 명시 으로 내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

두가 기업을 설립하여 일정한 사업분야에 참여하고, 라오스사회경제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ㆍ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 서비스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려  진할 것을 규

정하고 있음(기업법 제6조).

(2) 투자형태  투자 차

 (가) 통합투자 진법의 개요

  ◦ 2009년 제정되어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될 정인 통합투자 진법은 

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령임. 통합투자 진법은 라오스의 지속 인 

경제발 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내국인  외국인 투자를 

통합 으로 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도 투자보호, 투

자자의 권익보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투자신청 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1조).

 (나) 투자형태

  ◦ 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라오스 내의 모든 투자자들은 아래 3 가지의 방

법으로 라오스 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1) 합작투자 : 라오스법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법인으로서 라오스 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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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운 하는 형태를 의미함.

   2) 외국인단독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하는 방법임.

   3) 합작사업계약 :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라오스 

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상공부와 기획투

자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합작계약서는 법무부 공증부서에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함.

    ◦ 라오스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주로 합작투자기업 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형태를 활용함. 다만, 상당수의 사업분야( 산업  력

사업 등)에서는 외국인단독투자가 지되어 있는바, 이러한 분야에 

하여는 라오스정부 는 내국인 트 와 합작투자를 하여야 함.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의 내국인 투자자 는 공공

기 과 합작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임. 단, 외국인투자자가 최소 10%의 

총 자본 을 투자하여야 함. 이 경우 등록자본 (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 (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음[총 자본  = 등록자

본  + 장기부채(Long Term Debt) + 기타자산(Other Equity), 유보이

익(Retained Earnings)  자본잉여 (Additional Paid-In Capital)].

    ◦ 합작사업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라오스에

서 사업활동이 가능함. 다만, 합작사업계약을 통한 투자방법은 면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허권이 필요한 사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형태는 아님(드물게 

사용되고 있음).

 (다) 투자 차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를 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

이 단계로 차가 구분됨.

   1) 투자범 와 투자가능성에 한 검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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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라오스의 사업환경, 사업 트   경쟁자, 

경제  타당성, 비용, 법  환경, 그리고 사회기반구조에 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직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지 결정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간 투자를 통해서도 투자자의 목  성취가 가능할 수도 있음. 

를 들어서, 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단,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

은 허용되지 않음) 는 합작사업계약, 수출입계약  기존에 있는 사

업체와 공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2)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의 신청

    ◦ 외국인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를 하기 해서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 외국인투자허가증 신청서(별첨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재 시행 인 외국인투자 진법은 외국

인투자허가증이 발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공식 으로 15-45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소요기간을 조

이나마 이기 해서 는 외국인투자허가증 신청서가 기획투자부에 

제출되고 심사를 받는 시 에서 련 부서들을 직  방문하여 신청서

에 문제 은 없는지 등을 사 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 외국인투자허가증이 발 되면 재무부 할에 있는 국가자산 리부

(State Assets Management Department)에 주요서류들을 등록하여야 

함. 이에 이어서 상공부의 기업등록부서에 기업명을 등록함.

    ◦ 한편,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될 정인 통합투자 진법은 외국인투자허

가증 신청 차를 라오스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용하고 있어 

차가 완화됨. 아울러, 통합투자 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보호

하기 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허가증의 발 을 신청할 경우 

단일창구서비스(One-Door-Service)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17조).

    ◦ 일반 으로 외국인투자허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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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일

     - 상호

     - 외국인 투자자의 표자

     - 투자형태

     - 업종

     - 총 자본   등록자본

     - 투자기간

     - 용되는 법인세율

   3) 법인설립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License) 신청

    ◦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 받은 뒤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로부터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License)을 발

받아야 함. 기업등록증은 련법령에 따라 업 개시를 등록하 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해당 기업이 라오스에 합법 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함.

    ◦ 기업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1. 발 일

     2. 신청인의 성명, 국   직책

     3. 회사의 상호, 주소  형태

     4. 등록자본

     5. 회사의 업

     6. 만료일

   4) 세무등록증(Domestic Tax License)의 신청

    ◦ 다음 단계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부터 세무등록증(Domestic 

Tax License)을 발 받아야 하며, 세무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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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일

     - 신청인의 성명, 국 , 주민등록번호  직책

     - 회사의 상호, 주소  형태

     - 회사의 업

     - 등록자본

     - 상수입

     - 만료일

     - 과세번호

    ◦ 모든 세무등록증은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 는지 

조사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항상 1년 단 로 발 ㆍ갱신됨.

   5) 운 면허(Operating License)

    ◦ 허가증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 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라오스 앙은행(The Bank of Lao P.D.R.)–외자유치증서(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회사인감(Company Seal)

     - 정보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회사인감 승인

   6) 기타 인허가 취득

    ◦ 기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

으로 요구되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

허가가 있음.

     - 공장운 허가증(상공부)

     - 수출입 허가서(상공부)

     - 탐사, 답사, 채굴, 물처리 허가증(에 지 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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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는 외국고용인을 한 사업비자  취업허가서(노동사

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7) 투자 사업분야에 따른 차의 구분

    ◦ 한편, 통합투자 진법은 사업분야에 따라 에서 열거한 차의 일부

를 면제하는 등 차를 차별화하고 있음. 즉, 통합투자 진법은 사업

분야를 (ⅰ) 일반투자, (ⅱ)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 (ⅲ) 원조를 필요

로 하는 로젝트  사업분야에 한 투자로 각 나 어 차를 달리

하고 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i) 일반 투자

    ◦ 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투자행 를 

하기 해서는 원칙 으로 기획투자부(MPI)를 통해 외국인투자허가증

을 발 받아야 하나, ‘일반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을 정임.

    ◦ 일반투자는 기획투자부가 지정한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투자 형

태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차를 거치게 됨. 즉, 외국인 투자자도 외국인투자허가증 없이 기업

법에 따라 기업등록증만 발  받으면 되고, 기업등록증 발 을 하여 

상공부의 단일창구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다만, 외국인 투자

자가 일반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 자본액수가 일반 으로 최소 10

억 킵(KIP) 이상이 되어야 함(통합투자 진법 제17조). 사업분야는 

http://www.investlaos.gov.la  련법에서 참조 가능.

    ◦ 한편, 상공부의 기업등록 심사결과는 투자가 투자 ‘제한 목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는한, 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업일 이내

에 통지되어야 함. 반면, 투자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분야

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 업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함

(통합투자 진법 제18조). 기존에 이미 기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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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사업분야를 확장하기 해 기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하 을 경

우 신규 등록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됨. 사업제한분야 역시 

http://www.investlaos.gov.la  련법에서 참조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기간과 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통합투자 진법

은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일반 사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

우 투자기간에 한 제한을 향후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20조). 재 시행 인 외국인투자 진법은 외국인투자의 성

격, 규모  업조건을 감안하여 50년 범  내에서 정부가 이를 결정

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외국인투자 

기간은 75년을 과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 진법 제11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에도 동

일한 조건으로 15년간 투자기간을 갱신해 왔음. 그러나 통합투자 진

법은 투자기간에 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통합투자 진

법 제20조), 투자기간에 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

직 통합투자 진법이 시행되기 이 이므로 이에 해서는 추이를 지

켜볼 필요가 있음.

  (ii)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

    ◦ 정부가 양허권을 부여하는 분야에 한 투자를 의미함. 양허권은 주로 

토지, 물, 력, 항공, 통신, 보험, 융업 개발과 련하여 부여됨.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 련 행정조직의 심사를 받게 됨(통합투자 진법, 제 21조).

  (iii) 원조를 필요로 하는 로젝트  사업분야에 한 투자

    ◦ 일반 사업분야 는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  라오스의 국가 

경제발 에 기여하는데 주요역할을 하게 될 사업분야의 경우,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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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로젝트 는 사업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는 천연자

원 사용에 한 승인 등 필요한 승인 차를 련 정부기 으로부터 

모두 거친 뒤 자 투입만이 필요한 상태를 뜻함(통합투자 진법 제29조).

    ◦ 원조를 필요로 하는 로젝트  사업분야에 한 투자에 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됨(제30조).

     - 종합개발계획안

     -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보고서

     - 투자조건

     - 자 출처

    ◦ 원조를 필요로 하는 로젝트  사업분야에 한 투자의 심사 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제31조).

     - 기획투자부에서 검토하여 앙정부 는 지방행정조직(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에 심사  승인을 요청함.

     - 앙정부 는 지방행정조직이 승인을 하 을 경우, 외국인  내국인

투자 유치를 하여 해당 산업부문, 기획투자부, 상공부  사  등

에 통보를 함.

     - 양허권이 부여되는 사업분야  원조를 필요로 하는 로젝트  사업

분야의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까지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 수

취일로부터 45 업일을 과할수 없 음.

     - 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역량을 검토해본 후 상공부 혹

은 기획투자부에서 투자에 한 승인 허가를함(제32조).

(3) 투자인센티

  ◦ 법인소득세 등의 세  혜택은 투자 진분야(산업분야)와 투자 진구역에 

따라 나 어져 부여됨.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가) 투자 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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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인센티 가 주어지는 산업분야는 농업, 공업  서비스업분야로 분

류됨(제 49조). 앙정부는 라오스의 빈곤퇴치, 인 라구축, 인 자원개

발, 직업창출  생활수 향상과 련한 요도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한 상세목록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분류함(제49조).

   1단계 –가장 높은 수 의 투자 진을 받는 단계

   2단계 – 간 수 의 투자 진을 받는 단계

   3단계 –낮은 수 의 투자 진을 받는 단계

 (나) 투자 진구역

  ◦ 라오스는 지리  치와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토를 세종류의 

구역으로 나 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제50조). 투자 진

구역의 정확한 치는 별도의 규정에서 다룰 정임(통합투자 진법 시

행령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측됨).

   제1구역–고립된 산악 고원 지 이며 투자를 진하기에 경제   사회

 기반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

의 투자 진을 받게 되는 구역.

   제2구역–산악 고원 지 이며 투자를 부분 으로 진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기반구조가 갖추어졌으며 이에 따라 간수 의 투자

진을 받게 되는 구역.

   제3구역 - 투자를 진하기에 탁월한 경제   사회  기반구조가 존재하

며 이에 따라 가장 낮은 수 의 투자 진을 받게 되는 구역.

  ◦ 를 들어서 라오스의 표 인 상업도시인 비엔티안, 루앙 라방  

세 등은 제 3구역에 해당되며, 이 어렵고 경제개발이 시 한 농 지

역의 경우 제 1구역에 해당됨.

 (다) 법인소득세 면제 정책(통합투자 진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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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하는 사업 구역 수
법인소득세 면제기간

(년)

공공농업서비스업

1

1 10

2 6

3 4

2

1 6

2 4

3 2

3

1 4

2 2

3 1

자료: 통합투자 진법 제51조.

주) 수  1: Activities with top level of promotion, 수  2: Activities with medium level of 

promotion, 수  3: Activities with low level of promotion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일반 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계산됨.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수

익이 생기는 시 에서부터 면세 기간이 계산됨.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소득세를 납

부하여야 함.

  ◦ 산업, 산림업 는 력산업 등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산업분야에서의 

법인소득세 처리에 해서는 별도의 법령 조항들이 용됨.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  세 혜

택이 추가로 주어짐(통합투자 진법 제52조).

   - 사업의 순이익 을 사업확장을 해 재투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소득세를 면제받게 됨.

   - 생산에 직  사용되는 원재료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 세가 면제

됨(단, 연료 수입에 해선 세 는 세 면제 혜택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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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 면제 제도 이행은 재무부에서 담당함(제55조).

   - 일반 수출상품에 해서는 수출 세가 면제됨.

   - 사업을 개시한 뒤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액을 세무 으로부터 

인증 받았다는 조건하에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음.

  ◦병원, 유치원, 학교, 연구분석센터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상기 도표에 표기된 면세기간에서 추가로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한 정부에 지불해야 할 토지임 료 는 양허료(concessions 

royalty)를 해당 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면제받게 됨(제 54조).

   - 제1구역 : 15년

   - 제2구역 : 10년

    - 제3구역 : 3년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라오스내의 상업은행 는 융기

으로부터 법과 규정을 수하여 자 을 출받을 수 있음(제53조).

 (라) 세법

  1) 정부의 세정책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하여 상품  서비스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세정책을 세움( 세법 제3조).

  2) 투자 진을 한 세감면

   ◦투자 진정책상 모든 수입품은 통합투자 진법에서 명시하는 인센티

가 용됨( 세법 제44조).

  3) 세  세 정책에 한 이행

   ◦각 투자자에게 용되는 세  세 혜택은 기업등록증 는 양허권 

증명서에 명시되며, 재무부 할에 있는 세 부와 세무부는 이에 따라 

진정책을 이행하게 됨(통합투자 진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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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의 제공

   ◦라오스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로서 라오스에 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란 수월하지 않음. 법령, 시행령  훈령들이 번역되지 

않았고, 정부기 의 홈페이지 조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내국인의 경우

에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

   ◦주제별로 련 정부기 을 직  하여야 하고, 정식으로 정보  자

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체로 신속한 답변은 기 하기 어려움. 한, 자

료를 번역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음.

   ◦최근 들어 라오스정부는 와 같은 문제 들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자료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

책들을 극 추진하고 있음(통합투자 진법제57조).

  (바) 토지사용권

   ◦통합투자 진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재 가장 주시하고 있는 

조항은 토지사용권 취득여부를 다루고 있는 제58조임.

  (사) 진정책의 연장

   ◦ 련 사업분야 는 특별경제구역에 추가 인 진정책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앙정부는 국회회의 는 국회의 상임 원회에 에 언

된 세  세 혜택 정책을 연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  승인

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59조).

(4) 양허권 제도

  ◦라오스는 토지, 물, 력, 항공, 통신, 보험, 융업 개발 등과 련하여 

양허권제도를 두고 있음. 이하 양허권 부여 차에 하여 구체 으로 살

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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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자자 선정 차

  ◦라오스는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의 투자자에 한 일반 인 기

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개별 으로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하

고 있음(제22조).

  ◦기획투자부는 해당 사업분야를 감독하는 할기   지방행정조직과 

력하여 신청서  입찰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하게 됨. 구체 으로 기획투

자부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투자자와 투자에 한 검토를 진행함(제

23조).

   - 투자에 한 검토를 추진하고, 정부, 투자자 그리고 의 이익을 종합

으로 검토.

   - 토지사용권이 정부에게 재이 되는 경우, 할 토지 리부는 시가를 기

으로 투자자에게 보상함.

   - 투자자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함. 투자자는 경제   기술  타당성에 

한 검토 보고서와 환경  사회 향 평가보고서를 비하여야 하고 생산

에 직 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 장비  원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제

출한 뒤 세 면제를 요청함.

   - 기획투자부와 해당 사업분야의 할기 은 투자자와 의를 하여 제안서 

안을 작성함. 합의된 제안서는 정부에 제출되고, 투자자는 사업의 종류

와 규모에 따라 지정되는 사업보증 을 국고계좌에 입 함. 사업보증

은 사업이 개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자에게 반환됨.

   -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기획투자부에서 양허권을 발 하게 됨.

 (나) 양허권 발 차(제24조)

  ◦기획 투자부는 앙정부와 련 지방행정조직의 승인 하에 양허권을 발

할 수 있음.

 (다) 양허권증명서(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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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허권증명서는 투자자가 양허권을 합법 으로 취득하 음을 증빙하는 

서류임.

  ◦양허권증명서는 기업등록증, 투자허가증, 특별경제구역의 진정책, 세무

등록증  사업허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명서 취득과 동시에 사업활

동을 개시할 수 있음.

  ◦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활동을 개시하여야 하며 만

약 이를 반할 시에는 기획투자부에서 경고통지서를 우선 으로 발 하

게 되고, 경고통지서 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명서가 최소됨과 동시에 투자보증 이 몰수됨.

 (라) 양허계약 (제26조)

  ◦양허계약은 투자자와 정부가 자발 으로 상호 합의하에 작성됨.

  ◦양허계약은 일반 으로 양허권의 목 , 조건, 그리고 투자자와 정부의 권

리  의무에 하여 정의함.

  ◦양허계약 작성이 완료되면 그 유효성을 확인 받기 해 라오스 법무부 

공증부서에서 인증을 받음.

  ◦양허계약 내용의 수정은 투자자와 정부의 상호 합의 하에만 가능함(제27조).

  ◦일반 으로 기획투자부가 해당 사업분야의 할기 에 통지를 하게 됨.

  ◦양허계약 내용의 수정으로 인하여 권리  지분 이 이 생길 경우에는, 

조세법에 따라 세 을 납부하겠다는 조건 하에 수정이 가능함.

 (마)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의 투자기간(제28조)

  ◦투자의 종류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차 으로 90년을 과할 수 

없음.

  ◦라오스 국가에 최고수 의 이익을 가져오고 양허계약을 효과 으로 이행

하여 지 개발에 기여를 하 을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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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될 수 있음.

(5) 토지사용권제도

  ◦ 에서도 언 하 듯이 라오스정부는 토지사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극 으로 유치할 계획임.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되었으나, 통합투자 진법

의 제58조에 의하면 등록자본 이 미화 오십만(USD 500,000) 달러 이상 

되는 사업에 투자하 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 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 리부(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

한 지역  면  내에서만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함.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기간에만 유효하다

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택  건물을 건설하려면 지방행

정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별경제구역  련규정

  ◦특별경제구역은 일반 인 법률이 용되지 않고, 해당 구역만을 한 특

별 법령제정을 통해 규제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를 들어, 

세  세 혜택과 련하여 라오스의 세법  조세법이 용되지 않고, 

해당구역을 다루게 되는 특별규정에 따라 혜택이 정해짐(통합투자 진법 

제52조).

  ◦특별경제구역이란 특별 진정책의 혜택을 받기 하여 새롭게 개발된 

구역을 뜻하며 이러한 구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각 구역을 

개별 으로 다루게 되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용됨에 따라 특별 우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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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제구역은 여러 구역들로 구성될 수 있음. 를 들어서, 산업구역, 

수출을 한 생산구역, 구역, 면세구역, 기술  정보개발 구역  도

시개발구역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앙정부는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한 단기  장기계획을 세우고 특별

경제구역에서의 투자승인을 담당하게 됨.

 (가)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용되는 기본원칙(제34조)

  ① 특별경제구역의 목 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② 정부, 개발자  국민들의 이익 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③ 특별경제구역이 개발되는 목 에 한 지역이어야 함.

  ④ 면 과 경계선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⑤ 각 구역에 용되는 경제 진정책을 구축하여야 함.

  ⑥ 각 구역마다 자치 으로 사용되는 경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⑦ 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앙정부 는 지방행정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함.

  ⑧ 구역 리청이 양허계약기간에 한에서 토지를 제 3자에게 임 하고 임

료를 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함.

  ⑨ 구역 리청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⑩ 구역 내에서의 보안, 평화, 안   환경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나) 특별경제구역 개발 차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개발자의 경우 기획투자부에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허권 취득에 한 신청서와 동일한 검토 차를 

거치게 됨.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한 최종결정은 앙정부가 내리게 됨.

  ◦ 앙정부는 재 진행 인 사회경제  개발계획  기획투자부가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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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안서를 기 로 해당 구역의 잠재력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분야의 

할기   지방행정조직과 력하여 결정을 내리게 됨.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를 구성하고, 각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

동, 운   진정책을 개별 으로 정하여 련 규정을 발효함.

 (다)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는 기획투자부의 제안에 의거하여 만들어짐(제36

조).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에는 개발자, 해당 산업부문의 표단, 지방

행정조직  해당 구역의 라오스국가건설 선으로 구성됨.

 (라)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의 권한과 역할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제37조).

   -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하여 연구를 착수하고 련기 에 제안서를 제출함.

   - 특별경제구역을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

발업무를 착수함.

   - 련 지방행정조직과 력하여 특별경제구역 개발과 련된 문제 들을 

처함.

   - 구역 개발자의 산에 의거하여 업무를 이행함.

   - 정부가 련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운 에 한 법령」을 공포

한 후에야 해당 특별경제구역 개발 원회가 해산됨.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운 에 한 법령」은 주로 (ⅰ) 구역 리청(Zone Authority), 

(ⅱ) 구역내에서의 활동, (ⅲ) 구역 내에서의 리의 원칙, (ⅳ) 구역의 거

시경제 리, (ⅴ) 진정책의 공식화에 한 원칙, (ⅴi) 정부와 개발자간

의 이익공유의 내용을 담고 있음.

 (마)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투자 진정책에 한 공식화 업무

  ◦특별경제구역 리청은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운 에 한 법

령」상으로 앙정부가 허용한 범  내에서 할 구역에 련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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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타 경제정책에 한 연구  공식화 업무를 담당하게 됨(제39조).

 (바) 특별경제구역의 운 에 한 원칙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운 되어야 함(제40조).

   - 경제 리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자치 으로 운 함.

   - 앙정부의 거시경제 리 는 앙정부가 지명한 지방행정조직의 거시

경제 리에 따라 운 함.

 (사) 특별경제구역 개발

  ◦특별경제구역 개발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목 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요

한 호의 인 환경을 만들기 해 종합 인 인 라를 건설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제41조).

 (아)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개발활동에 한 투자기간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개발활동에 한 투자기간은 각 구역의 종류, 규모 

 조건에 따라 정해짐. 기간이 일차 으로 95년을 과할 수 없지만, 개

별 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승인 하에 연장이 가능함(제42조). 양허권 연장

과 동일하게, 라오스 국가에 최고수 의 이익을 가져오고 계약을 효과

으로 이행하여 지 개발에 기여를 하 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자)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기타 투자자들의 투자신청서

  ◦개발자를 제외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려는 기타 투자자들의 경우, 

련 특별경제구역 리청의 단일창구서비스부서에 투자신청서를 제출함

(제43조).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기타투자자들의 경우, 일반

으로 투자기간에 한 제한을 받지 않음.

(7) 외국인투자자의 의무  권리

 (가)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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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의 통합투자 진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법  의무는 (ⅰ) 일반의무

와 (ⅱ) 환경보호의무로 구분됨. 구체 으로는 아래와 같음.

 1) 투자자의 일반의무(제69조)

  가) 라오스의 기업회계법에 따라 회계 리를 유지할 의무. 필요한 경우, 투

자자는 라오스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제 으로 인정된 다른 회계제도

를 활용할 수 있음.

  나) 해당 세, 세   서비스 비용을 시에 완납할 의무.

  다)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내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의무; 라오스 노동력의 고용 진 의무; 라오스 근로자의 노동력개발과 

문기술을 강화하고 기술을 이 할 의무.

  라) 회사의 노동조합에 집단조직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

  마) 사업 활동에 하여 지 행정조직과 조할 의무; 사업으로 인하여 

래되는 손해에 해 보상을 할 의무; 당해 사업장이 치한 지역에서 

국민의 빈곤퇴치  지역개발을 한 공헌 의무; 바) 법과 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기타 의무를 이행할 의무.

 2) 투자자의 환경보호 의무(제70조)

  ◦투자자는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운 이 공 , 안보  사회

질서 는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함.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에 

당해 상황을 해결하기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나)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투자자는 (ⅰ) 투자에 있어 단독으로 행  할 권리, (ⅱ) 사업 활동의 운

  리에 한 권리, (ⅲ) 근로자 고용 권리, (ⅳ) 라오스에 거주할 권

리, (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자산  수익의 본국 송  권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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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음.

 1) 투자에 있어 단독으로 행  할 권리(제64조)

   - 라오스 법에 의하여 제한 받고 있지 않은 모든 부문  투자구역에서 투

자를 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법인의 범 , 형식  유형에 따라 투자할 권리

   - 해당 사업의 개발을 수행하기 하여 사안에 따라 정부 는 지역 행정

기 에 해당 사업에 한 양허권을 신청할 권리

   - 정부에 특별경제구역  특정경제구역 설립을 한 양허권을 신청할 권리

   - 라오스 내에 표사무소 는 지 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 국가 정책 는 법령상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 인 경 이 어려운 경우 

투자목  는 투자활동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투자로 인하여 얻은 합법  이

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 투자를 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

   - 임 권, 양허권  사용권에 부여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개

인 는 융기 에 담보 는 자본  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

울러 토지임 계약 는 토지사용권매매계약 기간에 따른 토지임 계약 

상속에 한 권리 등

   - 토지를 임 한 자 는 토지 양허권을 취득한 자는 임 기간 는 양허

권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할 자격을 가지며,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건물에 한 사용권을 갖게 되고 특히, 라오스 내국인 는 외국인에

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라오스에 치한 은행에서 킵(Kip) 는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와 련하여 불공평한 상황에 처한 경우, 련 기 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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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 활동의 운   리에 한 권리(제65조)

   -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

   - 해당 투자와 련한 자재, 장비, 운송수단, 기계  기술을 조달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 국내  국제시장에 근할 수 있는 권리

   - 사업운 과 련하여 안   편의를 확보하기 해 노동력을 리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에 한 토론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법인의 자본을 양도, 이 , 회수  증자할 수 있는 권리  사업운  이

행에 한 권리를 임시로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련 기 에 해당 법인의 업 지, 해제 는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의 

환 등을 고려해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기타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자 고용 권리(제66조)

   - 기술인  문가와의 고용계약 체결; 노동법에서 명시한 비율을 과하

는 수의 해외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직무를 순환할 수 있

는 권리

   - 노동법  기타 련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외국인투자자의 거주할 권리(제67조)

   - 외국인투자자  그의 가족은 투자기간 동안 라오스 내에 거주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게 됨. 외국인 기술자  문가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라

오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외국인투자자  그의 가족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  문가는 라오스 출입국을 한 수단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일(1)회 오(5)년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복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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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5) 외국인투자자의 자본, 자산  수익의 본국 송  권리(제68조)

   - 외국인투자자는 본인의 자본, 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 등을 라오스 내

에 치한 상업은행  련 국가 기 을 통해 본국으로 송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단, 라오스의 법령에 명시된 세, 세   기타 수수료에 

한 의무를 완 히 이행해야 함.

나. 토지 련법령의 내용

 (1) 토지에 한 권리

  ◦라오스 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임. 따라서 

원칙 으로 개인 는 법인은 토지에 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다만, 

라오스 정부는 앙 리를 통해 토지임차권, 토지양허권, 토지사용권을 

개인, 법인 는 국가기 에 배분하고 있음.\

 (2) 토지 임차권  토지 양허권

  ◦라오스에 거주  투자를 하고 합법 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

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  받거나 양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토지법 제64

조).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국인으로 부터 임 를 받을 경우 토

지가 치해 있는 지방 는 도시행정 조직의 권고에 따라 국가토지 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토지법제64조).

  (가) 토지 임   양허 기간(토지법 제65조)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토지의 임  는 양허 기간은 사

업의 특성, 규모  조건에 따라 정해짐. 기간은 일차 으로 50년을 과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개별 인 단 하에 연장이 가능함.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임  받을 경우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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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으로 30년을 과할 수 없지만, 양자의 합의와 국가토지 리부의 

승인 하에 연장이 가능함.

  ◦특별경제구역에 치한 토지의 경우 임 기간은 75년을 과할 수 없지

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 으로 연장이 가능함.

  ◦10,000 헥타르의 면 을 과하는 토지에 한 임  는 양허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나) 토지 임   양허에 따른 권리  의무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  받거나, 양허권을 취득하거나, 는 라오

스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  받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는 토지법상 다

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짐.

   - 토지 임 계약 는 양허계약과 련한 개인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 다

만, 정부에게 우선구매권이 주어짐.

   - 토지 임 계약 는 양허계약과 련한 개인재산을 은행 는 기타 라오

스 내의 융기 과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고정자산

의 경우 정부의 사  동의가 필요함.

   - 토지임 권을 할 권리가 있음. 단, 정부로부터 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원 계약의 임 기간을 과할 수 없음.

   - 임   양허권 계약 기간에 한하여 토지를 상속할 수 있음. 법  상속

인이 기존 임 계약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하는 개념임.

   - 정부의 사  승인 하에 임 계약 는 양허계약을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자본출자로 사용 가능함

  ◦토지를 임 하거나 양허권을 취득하 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가 따름

(토지법, 제67조).

   i. 토지를 허용된 목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ii. 토지 품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연 는 사회 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iii. 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 104 -



   iv. 불가피한 상황은 법에 따라 응하여야 함.

   v. 임 료, 양허료  토지와 련된 기타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함.

   vi. 토지와 련된 규정과 토지 임  는 양허와 련된 조건을 모두 

수하여야 함.

 (3) 토지사용권

  ◦토지법 제53조상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에는 토지를 보호할 권리, 

토지를 이용할 권리, 토지를 용익할 권리, 토지사용권을 이 할 권리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권리가 포함됨. 결국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토지사용권에 포함되는 권리  하나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Right t◦Use Land)와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토지사용권은 투자기간에 따른 기간제한이 있는 토지소유권임.

  (가) 토지사용권에 따른 권리

  ◦토지사용권에 포함되어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1) 토지를 보호할 권리: 토지를 보호할 권리는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

로서 토지를 특정 목 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4조).

  2) 토지를 이용할 권리: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정부의 토지분배계획에 일치

하는 범  내에서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필요성에 따른 특정한 목 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5조).

  3) 토지를 용익할 권리: 토지를 용익할 권리는 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

익, 즉 임 료나 토지의 물출자로 인한 배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함(토지법 제56조).

  4) 토지사용권을 이 할 권리: 토지사용권을 이 할 권리는 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매각 는 교환을 통해 이 하는 것을 말함(토지법 제57조).

  5)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권리: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권리는 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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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유자의 사망 시 법에 따라 보유자의 남편 혹은 아내, 자녀, 부모 

는 친척에게 상속해 주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8조).

  (나) 토지사용권에 따른 의무

  ◦토지사용권을 보유하 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제60조).

   - 토지를 허용된 목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토지 품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연 는 사회 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 불가피한 상황은 법에 따라 응하여야 함.

   - 토지와 련된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함.

   - 토지세, 토지이 세, 임 소득세, 상속세, 토지이   등록 시에 지불하

는 수수료 등을 시에 지불하여야 함.

   - 토지와 련된 기타 규정을 수하여야 함.

  (다)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가능여부

  ◦라오스 토지법상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에 한 토지 임차권만 허용되어 

왔음(토지임차권은 에 설명하 듯이 토지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

리만 행사할 수 있음).

  ◦토지사용권 취득은 라오스 국민에게만 허용되어 왔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정인 통합투자 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이제 토지

사용권 취득이 허용됨.

  (라) 토지사용권 수여기   취득 차

  ◦토지사용권(토지 임차권ㆍ양허권 포함)은 국가토지 리부(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수여 받을 수 있음(토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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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 등기 차

  ◦라오스 토지법상 토지등기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인증 받는 차를 

의미함(토지법 제43조). 토지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사용에 한 권한이 

증명되고, 토지 등기인의 성명, 토지의 종류, 치, 크기 등이 토지 등기

부에 기록이 됨.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에 따름.

  ◦1단계: 토지를 등록하려면 토지가 치한 지역의 할 토지 리부에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함. 토지법 제5조상 토지등기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정부로부터의 토지배분증명서, 는

   - 토지이  혹은 토지상속증명서, 는

   - 공증된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서(공증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일반 으로 

2-3일 정도이고, 비용은 략 190,000 KIP 정도임)

  ◦2단계: 토지등기 신청서가 할지역 토지 리부에 달되면 신청서에 기

재된 정보의 사실여부와 법  이슈들을 검토하게 됨.

   - 토지 리사무소에서 토지에 한 장실사를 진행함.

   - 토지법상 30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기

간은 할 토지 리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10일정도 소요됨.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여부가 확인되고 법과 규정을 수하 을 

경우, 토지 리부 리원은 토지를 측정하고 필지지도(Land Map)를 작

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뒤 앙토지 리부에 토지등기를 해 보내짐.

  ◦3단계: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는 토지가 치한 지역의 지방행정조

직으로부터 토지보증서(Certificate of Land Guarantee)를 취득함. 

이 때의 소요기간은 1일, 비용은 총 60,000 KIP 정도 수 임. 농업

토지 는 산림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증명서(Land Certificate)를 

비하여야 함.

  ◦4단계: 토지사용권 거래사항을 마을이장에게 통지함. 소요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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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토지등기부 기록을 변경함. 소요기간은 10일 정도이며, 비용으로는 

신청비(30,000 KIP), 인지세(20,000 KIP), 양도세(토지가격의 1% 수

)  등록비(토지시가의 3%)를 지불하게 됨.

  ◦토지등기부는 일렬번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게 됨(토지

법, 제47조)

   (ⅰ)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성명

   (ⅱ)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생년월일, 국 , 직업, 주소 등

   (ⅲ)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부모 성명

   (ⅳ) 토지번호

   (ⅴ) 토지지도  코드번호

   (vi) 토지분류, 토지의 치, 경계선  면

   (vii)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viii) 토지사용권 일렬번호

  ◦6단계: 토지등기권리증 발 차로써 토지법 제49조의 요건사항을 충족하

기 해, 토지가 치한 지역의 토지 리사무소에 신문  라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토지사용권 취득에 한 통지를 90일 동안 

하여야 함.

   - 공 에게 통보를 하는 수단으로서 90일안에 토지사용권 취득에 한 이

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모두 해결되었을 경우, 일반 으로 15일 

이내에 토지 리부는 토지등기권리증을 발 하게 됨.

   -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은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빙서류임

(토지법 제49조).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뒤 토

지사용권 보유자에게 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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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1) 외국인투자자에 한 조세혜택 감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진법(2004)에서의 조세혜택과 곧 시행

될 정인 통합투자 진법(2009)상의 조세혜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외국인투자 진법 제18조상 구역별로 다음과 같은 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1구역: 7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는 10%의 고정세율이 

용됨.

   - 2구역: 5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 3년간 7.5%의 세율이 

용되고 그 이후로는 15%의 고정세율이 용됨.

   - 3구역: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 2년간 10%의 세율이 

용되고 그 이후로는 20% 고정세율이 용됨.

  ◦ 를 들어, 비엔티안 주에서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 받아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2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고,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되면 2

년간 10%의 감소혜택을 받게 되며, 그 이후로는 지속 으로 20%의 세율

이 용됨. 외국인투자 진법상 이러한 면세  감세 혜택은 외국인투자

자에게 용되며, 라오스 내 국인투자자의 경우 조세법 법인소득세 조항

에 따라 35%의 세율이 용됨.

  ◦통합투자 진법에서는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한 차별 우를 

최소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승인 차가 보다 수월해지는 등 다

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조세와 련해서도 내국인투자자와 동등한 취

을 받게 될 정임(면세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법에 따라 내국인투자

자에게 용되는 35%의 고정법인소득세율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

게 용될 정임. 다만, 곧 조세법이 개정될 정이며, 이에 따라 세율변

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비공식 으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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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28% 수 으로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함).

  ◦이는 공평한 조세처분을 통해 지 까지 불만을 호소해왔던 내국인투자자

들을 처하는 정치  의사결정인 것과 더불어 ASEAN 자유무역 정에 

따른 세 감소  철폐로 인하여 감소되는 국고수입에 한 비  

처라고 보여짐.

(2) 부가가치세제도의 시행여부  수사항

  ◦라오스는 ASEAN 자유무역 정의 회원국으로서 2015년까지 수입품에 

한 세율을 차 감소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일반품목에 해당하는 수

입품에 한 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잃게 되는 

국고수입에 처하기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게 됨.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도에 제정되었지만 2009년 1월이 되어서 야 부가

가치세 제도 도입을 시도하 음. 하지만 당시 재무부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징수하기 한 체제가 미비하 고, 불가 2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지하 음. 년 1월부터 재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재 도입되었음.

  ◦수입 상품  서비스 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서비스의 경

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수출용 상품  서비스의 경우에는 

0%가 용됨.

  ◦연간 매출액이 400,000,000 KIP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3.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가. 투자 진에 한 정부정책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합법 인 권익을 인지하고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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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진하고 있음. 아울러 투자자의 합법 인 권익을 인지하고 보호

를 보장하는 것을 투자 진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5조).

나. 투자보호

  ◦라오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하여 외

국인 투자유치를 매우 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이를 하여 라오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 고, 개정된 헌법 제14조는 “국가는 국유, 공유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  국내 자본가의 사  소유권과 

라오스에 투자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를 진한다.”

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합투자 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한 명시 이고 

구체 인 조항을 두고 있음. 특히 통합투자 진법에 따라 모든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으며 라오스의 법과 규정  

라오스가 맺은 국제조약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게 됨(통합투자 진법 제60조).

  ◦ 한 통합투자 진법은 정부가 행정 차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강

제로 압류  몰수하거나 정부소유로 이 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의 투

자를 인지하고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 투자자의 소유

물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투자자는 시가에 따른 실제 액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4. 외국인투자와 련된 분쟁해결 차

  ◦사실상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법원 체제에 의

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한 방법으로는 국제

재 차를 일반 으로 선호함. 다만, 례가 부족하고 정부  행정기 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분쟁해결 련 조항들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요함.

- 111 -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조정  재 차에 해서는 2005년 발효된 경제

분쟁해결법이 규율하고 있음. 분쟁 당사자들이 3인의 재자가 해당 분쟁

을 재하도록 선택한 경우, 경제분쟁해결법에서는 당사자들이 3인  2인

을 경제분쟁해결소(Office of Economic Dispute Resolution, OEDR)에 소

속되어 있는 재자들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2인의 선택된 재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경제 재 원회 재 차

  ◦통합투자 진법 제78조에 의하면 투자와 련된 분쟁은 다음과 같은 순

서와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 화해  상

  ◦투자와 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서로의 상호이익을 해 화해

와 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여야 함(통합투자 진법 제79조).

(2) 행정조치

  ◦ 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기획투자부, 상공부, 는 

기타 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의 역할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80조).

(3) 경제 재 원회

  ◦ 상이나 행정조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경제

재 원회에 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률규정과 상호합의 

하에 분쟁을 해결하게 됨(통합투자 진법 제81조).

  ◦외국인투자 진법 상으로는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 한 정부기 인 기획

투자부에 재를 요청하게 되어있고, 기획투자부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분쟁해결 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ispute Resolution)

에 분쟁해결을 요청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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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소송

  ◦분쟁 해결의 결과  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통합투자 진법 제82조).

나. 국제 재 차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 재 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 뉴욕 정

을 서명하 음.

  ◦라오스 계약법(1990)상 외국 재 정에 한 조항을 명시 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 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 재 정에 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법을 반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실무 행상 라오스 정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2005년도 국회 상임 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외국 재에 한 조항의 유

효성  집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음.

  ◦외국 재 정이 라오스 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함. 다만, 라오스 법원이 이

에 하여 추인하여야 함. 라오스 법률에 따라 외국 재 정은 다음 세가

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라오스 법률상 인정될 수 있음:

   1. 재 정은 뉴욕 정의 회원국가에서 내려져야 함.

   2. 분쟁은 라오스의 OEDR에 제출될 수 있어야 함.

   3 재 정은 라오스의 법률  규정  달리 공공질서나 윤리에 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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